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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회 사

김  재  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1.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김재진입니다. 

제3회 KIPF 발생주의 국제심포지엄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20년 첫 개최 

이래로 올해 세 번째를 맞는 KIPF 발생주의 국제심포지엄은 국내·외 공공회계 전문가들이 모여 발

생주의 회계의 현안과 핵심 연구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공공재정관리의 개선책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새로운 논의의 장입니다. 

먼저, 시차에도 불구하고 함께해주신 Kalar Consulting(칼러 컨설팅)의 Manj Kalar(맨지 칼러) 

대표님과 OECD(오이씨디)의 Ivor Beazley(아이버 비즐리) 팀장님, 그리고 IPSASB(입새스비)의 

Ross Smith(로스 스미스) 국장님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와중에 직접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신 서울대 행정대학원 김봉환 교수님, 경희대 

최연식 교수님과 공동 연구진, 국회예산정책처 공공기관평가과 이은경 과장님, 감사원 공공감사지원

국 최성훈 부감사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불확실한 경제상황으로 인한 한국경제의 위기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통화 긴축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공급망 차질 여파 등은 한국 

경제를 더욱 불확실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달러 초강세로 원-달러 환율은 고공 행진중이고 소비자 물가상승률도 급등하고 있어, 이에 

각 나라의 중앙은행은 급격한 금리 인상을 단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기침체의 고통도 장기간 이어

질 것이란 예측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확실한 경제상황 일수록 우리 정부의 역할이 그 무

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 재정을 탄탄히 유지하여 직면한 위기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위기 대응력을 높여야 합니다. 국

가 재정정책의 개혁으로 우리에게 닥친 경제 위기에 대비한다면 이 위기는 곧 또 다른 기회가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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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정정책 도구로서의 우발부채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제2회 국제심포지엄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우발부채’를 주제로 그 중

요성과 관리방안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소개할 예정입니다.

우발부채는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결과에 따라 발생여부가 결정되는 불확실한 부채를 말합니다. 

여러 부채 통계에 포함되지 않으며, 국가결산서의 주석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우발부채의 특성상 향후 현실화될 경우 재정건전성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러

한 우발부채 관리야 말로 국가 재정위험 관리의 가장 중요한 한 축으로 자리매김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발부채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답을 찾고자, 한국의 우발부채의 현황을 짚어보고, 영국의 모범사례인 우발

부채 승인체계에 대해 깊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기 앞서 우발부채의 발생여부

를 점검해보는 영국의 사례는 예산과 결산보고가 접목되어 재정정책 도구로서 우발부채를 관리하는 

좋은 정책예시입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재정위험 관리 목적으로 우발부채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더 나아가 합리적인 관

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이 될 것입니다.

4. 맺음말

국가회계에 발생주의가 도입된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국가회계재정통

계센터는 공공부문 회계제도의 발전을 위해 활발한 연구를 계속해왔습니다. 

KIPF 발생주의 국제심포지엄은 앞으로도 공공회계 연구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확산시킬 

좋은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심포지엄이, 의미 있는 행사로 실현되기까지 수고해주신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관계자 여

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따뜻한 환영과 감

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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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유  승  원

(한국회계학회 회장)

1.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한국회계학회장 유승원입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 주최하는 ‘발생주의 국제 심포지엄’의 세 번째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귀중한 자리에 초청해 주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김재진 원장님과 박성진 국가회계재정통계

센터 소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귀한시간을 내서 참석해주신 국내외 귀빈 여러분을 웹

상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2. 숨겨진 부채의 재정위험성

2022년은 불확실한 세계 경제 속에서 예측과 대비가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19의 재유행 확산

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주변 국가들의 전쟁 발발(勃發). 그리고,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고환

율-고물가-고금리 기조는 우리 경제에 어두운 구름을 드리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적자성 국가채무가 사상 첫 7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투명하고 정확한 국가부채 산

정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부 부문에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도입한 이래로 보수적으로 국가부채를 산정하고 있지

만, 그럼에도 ‘드러나지 않은 부채’의 존재는 정확한 부채 규모를 파악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에 있어 제

약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심포지엄에서 다룰 ‘우발부채 관리개선 방안’은 과다한 부채가 우리 경제에 유발할 충격에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일깨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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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발부채 관리체계의 도입 필요성

국가부채의 통제와 관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중요한 현안 중 하나입니

다. 그 중 우발부채는 지금 당장 부채에 속하지 않지만, 미래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부채로 확정

되면 국가가 상환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있어 국가 재정에 또 다른 불안 요인으로 부각될 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는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우발부채를 포함한 포괄적인 부채의 측정을 통해 국가 재

정건전성을 논해야 할 시점입니다.  

오늘 이 심포지엄은, “측정할 수 없다면 관리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다면 개선시킬 수도 없다”는 (피터 

드러커(Peter drucker)의) 말처럼 한국 우발부채의 규모 등 현황을 파악하여 ‘측정’하고, 영국 정부의 우

발부채 ‘관리’ 사례를 통해 우리가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

합니다.

4. 맺음말

오늘 진행되는 심포지엄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동시에 진행이 되어, 부채 관리의 중요

성을 많은 국내외 회계전문가들과 논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모쪼록 체계적인 부채 관리방안에 대하여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로드맵이 마련되길 바라면서, 앞

으로도 ‘발생주의 국제심포지엄’이 글로벌 토론의 장으로 성장하여,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 발전의 계기

가 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제3회 발생주의 국제 심포지엄’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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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① 연구보고서 요약

연구보고서 요약

□ 연구 주제 : 우발부채 관리개선 방안 

 ㅇ 주제선정 배경

    - 우발부채는 현재 부채로 확정되지 않았으나 미래에 특정 사건의 

발생여부에 따라 부채(재정지출)로 확정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부채를 의미하며, 국가결산서 주석으로 공시되고 있음 

   - 한국 중앙정부의 우발부채(5개년) 주석을 확인한 결과, 계량화된 

우발부채 중 지급보증과 계류중인 소송사건이 많은 비중을 차지  

* 1 소송사건(원고 및 피고 모두 포함)의 소송가액, 2 담보제공자산의 채권최고액
3 지급보증금액의 총액, 4 중요한 계약사항의 총임대료, 5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의 당기 지급액

 출처 : 국가결산서 기반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작성 

   - 우발부채의 현실화는 재정위험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어, 사전에 

우발부채를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나 종합적 관리 미비

 ㅇ 연구 주요내용 

   - (한국) 국가결산서 주석을 토대로, 우발부채 규모, 항목 등 현황을 

파악하고, 나아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제안

   - (영국) 공공부문통합결산서 상 우발부채 현황 및 우발부채 관리체계 

(우발부채 승인체계 및 우발부채 중앙관리단(CLCC))의 효과분석

<중앙정부의 2016-2020년 우발부채 현황>
(단위: 조원)

구분 2020 2019 2018 2017 2016

총자산 2,487.1  2,299.4  2,126.6  2,062.5  1,966.8 

총부채 1,981.7 1,743.7 1,683.4 1,555.8 1,433.1 

우발부채 관련 금액 26.1 25.3 28.1 34.1 32.7

1 계류중인 소송사건1 10.6 8.14 9.13 11.26 9.95 

2 담보제공자산2 0.01 0.01 0.01 0.01 0.04 

3 지급보증3 13.05 15.34 17.02 21.13 21.13 

4 중요한 계약사항4 0.55 0.50 0.35 0.37 0.03

5 최소운영수입보장 내역5 0.51 0.34 0.35 0.39 0.45 

6 기타 우발부채 1.37 0.96 1.21 0.89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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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1  우발부채 관리체계의 필요성

□ 재정위험으로서 우발부채

 ➊ 우발부채에 대한 충분한 공시와 대응이 실패할 경우 공공부문 

채무를 급격히 증가시켜 재정위기를 촉발한 사례가 다수 보고됨 

(Ceborari 2008; IMF 2012)

 ➋ 우발부채의 중대성 사례

 ㅇ GDP대비채무비율의 예상치 못한 증가의 주된 요인 (IMF 2003; 

Jaramillo and Mulas-Grandos 2015)

 ㅇ 아시아 및 남아메리카 경제위기 당시 우발부채로 인한 재정비용은 

GDP의 50% (Honohan and Klingelbiel 2000)

 ㅇ 최근 25년간 전세계 174개 국가가 부담한 우발부채로 인한 재정

비용은 GDP의 6% 수준 (IMF 2016)

□ 코로나19 이후 재정건전성에 대한 위기 증가

 ㅇ (통합재정수지) 3년간 누적적자 △113.7조원으로 급격히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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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① 연구보고서 요약

 ㅇ (국가채무) 재원조달, 국채발행 등으로 3년간 286.7조원 증가

□ 우리나라 정부부문의 우발부채 관리의 구조적 한계

 ➊ 우발부채 관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ㅇ 시장규율의 제약 및 이해관계자(국회 등)의 관심 부족

 ➋ 우발부채의 본질적 속성인 ‘불확실성’에 기인한 실무적 어려움

 ㅇ (회계분야) 발생가능성에 대한 평가 및 신뢰성 있는 금액 측정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 필요

 ㅇ (재정분야) 개별 재정활동의 속성/재정효과 등에 대한 결산담당

부서의 정보 부족

 ➌ 불리한 재정활동결과의 보고를 회피할 유인을 가진 보고실체의 

재량적 의사결정

 ㅇ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6조원대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

(ISDS) 판결에 대한 공시 미반영

       * 지난 10년간 국가 및 관련 중앙관서(금융위/기획예산처/법무부 등)의 결산보고서에 

공시된 바 없음

 ⇒ 공식적 절차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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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우발부채의 공시 현황

□ 우발부채 집계 및 공시 기준 

 ㅇ 국가회계예규 제8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의 회계

처리에 관한 지침」

 ㅇ (특징) ①구체적인 항목을 제시하지 않고, 원론적 수준의 예시만 

제시 (예: 지급보증, 담보제공, 소송, 약정사항 등), ②공시여부 ‧ 

공시 수준 등은 실무적 판단에 따라 결정, ③공시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을 기재

□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서 공시 현황

 ㅇ (개요) 주석 5. 우발사항과 약정사항

• 8개 공시항목이 표준화 되어 있음

• 우발부채 중 ‘파생상품’과 ‘중요한 계약사항’의 비중이 높음

• 천재지변에 등에 관한 내용은 없음 

[문단 16] 공시항목 [문단 18] 공시예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다면, 우발부채는 유형별로 그 내용을 

주석에 설명하고 가능하면 다음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1)우발부채의 추정금액

(2)자원의 유출 금액 및 시기와 관련된 불확실성 정도

(3)제3자에 의한 변제의 가능성 

(1)우발부채와 우발자산에 대하여 실무적인 이유로 

공시하지 않은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

시한다.

(2)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과 관련하여 진

행중인 상대방과의 분쟁에 현저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공시를 생략할 수 있다. 다

만, 분쟁의 전반적인 성격과 공시를 생략한 사실 

및 사유를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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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➊ 계류중인 소송사건 :  원고와 피고로 구분하여 중앙관서별 소송

건수, 소송가액 집계 정보 제공

        * 중요사건에 대한 상세 설명 (사건개요, 승소 ‧ 패소 가능성 등) 없음

 ➋ 담보제공자산 : 담보제공자산, 장부가액, 채권최고액, 담보제공이유 

등을 제공하나, 질적 정보 (예: 담보 실행가능성 등) 설명 없음

 ➌ 파생상품 : 민간기업의 주석 형식과 내용면에서 유사함. 다만, 

파생상품 계약에 따른 우발부채의 성격, 위험, 발생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 없음

 ➍ 지급보증 : 「국가재정법 제92조 제1항」에 따른 국회의 동의 

사항임을 설명. 다만, 지급보증 실행가능성, 재정부담 규모 등에 

대한 설명 없음

 ➎ 중요한 계약사항 : 건설공사계약/업무위탁계약/기타계약으로 

구분하여 정보 제공. 다만, 계약별 우발상황의 속성(원인), 

자원유출가능성, 예상손실금액 등에 대한 설명 없음

 ➏ 천재지변 등에 관한 내용과 결과 : ‘해당 없음’을 직접 기재

 ➐ 최소운영수입보장 : 각 사업에서 우발사항의 발생원인, 의무

부담가능성, 지급예상액 등 예측정보 없음

 ➑ 기타 : 정부가 재정을 부담하는 계약, 협약, 정책 등 정보 

전달 중심으로 기재

<2021회계연도 국가재무제표 주석 5 현황 표>

유 형
분 량

내 역
페이지수 비 중

①계류중인 소송사건 2 11.8%
∙ 원고인 경우: 1조6,467억원(3,655건)

∙ 피고인 경우: 8조9,752억원(4,930건)

②담보제공자산 1 5.9% ∙ 채권최고액 89억원(3개 부처) 

③파생상품 4 23.5%
∙ 자산(장부금액) 1,450억원

∙ 부채(장부금액) 1조6,69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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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총규모) 한국 우발부채는 2016회계연도 35.77조원에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여 2020회계연도는 26.12조원에 해당

   - 이는 GDP대비 최소 1.31%(2019회계연도)에서 최대 2.06%(2016

회계연도)에 해당하는 규모

유 형
분 량

내 역
페이지수 비 중

④(지급)보증 1 5.9% ∙ 지급보증금액 13조495억원(2개 부처) 

⑤중요한 계약사항 5 29.4%

∙ 건설공사계약: 1개 부처 5건

∙ 업무위탁계약: 4개 부처 11건

∙ 기타: 6개 부처 

⑥천재지변 등에 관한 내용과 결과 - - ∙ 해당 없음

⑦최소운영수입보장 1.5 8.8%
∙ 지급액: 5,137억원(2개 부처)

∙ 보장사업: 2개 부처 16건

⑧기타 2.5 14.7%

∙ 자금보충: 한도 625백만달러(1개 부처)

∙ 수공 금융비용 지원: 3,400억원(1개 부처)

∙ 토지복구 의무(1개 부처)

∙ PSO 보상: 3528억원(1개 부처)

∙ 지하철공사 금융비용 지원

합계 17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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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항목별 규모) 지급보증은 5개년 평균 18.1조원으로 비중이 가장 

큰 유형으로, 그 다음은 계류중인 소송사건이 9.8조원에 해당 

□ 우발부채 주석공시의 특징(또는 한계)

 ➊ 8가지 공시유형의 표준화

 ㅇ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한 2011회계연도 이래로 현재까지 공시유형 

체계에 변화 없음

 ㅇ 중앙관서별 특성으로 인해 공시유형 간 편차가 크게 발생함

 ➋ 우발항목 이외 비우발성 항목 포함

 ㅇ 파생상품, 통상적 계약사항(건설공사, 업무위탁), 주파수할당 등 

우발사항과 관련성이 낮은 항목 

 ➌ 과거 발생한 객관적 사실전달 중심

 ㅇ 대부분 공시항목이 과거에 발생한 사실, 사건을 단순히 집계

 ㅇ 미래 잠재적 위험 판단을 위한 질적 정보 제시 부족

 ➍ 결산부서에 의한 사후적 집계로 관리절차 부재

 ➎ 실질적 충실성은 미흡한 정보

 ㅇ 개별 중앙관서 정보를 누락 없이 취합했으나 종합적 분석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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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 주요 국가의 우발부채 공시 사례

□ 우발부채 관련 기준

 ㅇ (회계처리) 우리나라 국가회계기준에 따르면 국제공공부문회

계기준(IPSAS)와의 정합성을 갖추고 있음

       * IPSAS와의 정합성을 높이고 국가회계예규의 체계정비를 목적으로 2017년에 전면 

개정되어 2018회계연도부터 적용

 ㅇ (공시) 국제재정통계기준의 재정통계 매뉴얼(GFSM) 2014에 

따르더라도 유사한 공시기준을 따르고 있음 

 ⇒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 또는 국제재정통계기준은 우발부채 항목을 

(지급)보증, 소송사건, 보상 및 배상, 미납부 출연금 등 원론적인 

수준에서 나열하고 있음

 ⇒ 즉, 우발부채의 집계 및 공시는 매우 전문적(professional)이면서 

재량적(discretional)인 특징이 있음

□ 국가별 우발부채 공시 현황

 (1) 미국 (Financial report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ㅇ (개요) 주석 22. 우발상황

• 우발상황을 ①개요, ②회계처리 및 공시기준, ③유형별 상세내역 

3가지로 유형화하여 제시

• 우발부채의 ‘발생가능성 수준별 예상손실’을 상한과 하한의 

범위로 제시하고, 그 부채계상액을 표로 집계

• 보고실체별 우발사항과 관련하여 주요 정책, 개요, 손실예

상액, 진행경과, 향후전망 등을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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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021회계연도 국가재무제표 주석 22 구조 요약>

 (2) 영국 (Whole of Government Accounts)

 ㅇ (개요) 주석 29. IAS 37에 따라 공시되는 우발부채와 주석30. 

의회에 보고하는 발생가능성이 낮은 우발부채

• 우발부채를 회계기준에 의해 공시하는 우발부채(주석 29)와 

의회에 보고하는 우발부채(주석 30)로 구분

• 계량화 가능성에 따라 우발부채를 구분하며, 계량화 불가능한 

우발부채 항목을 체계화하여 제시 

• 우발사항과 관련하여 주요 정책, 개요, 손실예상액, 진행경과, 

향후전망 등을 기술

<영국 2020회계연도 국가재무제표 주석 29 및 30 구조 요약>

구분 주요 내용

1 .우발상황의 

개요

∙ 우발손실(loss contingencies)의 개념과 정부의 의무/역할

∙ 우발상황의 3가지 유형의 개념

 - 법률적/환경적(Legal and environmental and disposal)

 - 보험 및 보증(Insurance and guarantees)

 - 기타(Other contingencies)

2 .우발손실의 

회계처리 및 

공시기준

∙ SFFAS No.5, Accounting for Liabilities of the Federal Government에 따른 우발손실의 

회계처리 및 공시방법 요약

∙ SFFAS No.47, Reporting Entity에 따른 연방정부의 우발손실 인식 및 공시기준 요약

3.우발상황 

유형별 

상세 내역

∙ 당기 및 전기의 부채계상 또는 추정 금액(상·하한 포함) 

∙ 관련 정책사업 및 행정기관(실체)별 우발상황의 성격, 발생가능성, 추정금액 등 상세 

내역 

구분 주요 내용

1. 주석29 IAS37에 따라 

공시되는 우발부채

(Contingent liabilities 

disclosed under IAS 37)

∙ 계량화 가능한 우발부채(Quantifiable contingent liabilities)

 - 종합(Total quantifiable contingent liabilities)

 - 실체별 주요 항목(Individually significant contingent liabilities)

∙ 계량화할 수 없는 우발부채(Non-quantifiable contingent liabilities)

 - 연금 결손보전 약정(Commitments in relation to pension scheme deficits)

 - 국방부 관련(Ministry of Defense)

 - 법적 분쟁(Legal cla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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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호주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ㅇ (개요) 주석 9. 위험

• 위험(Risks) 관련 주석의 하위 항목에서 우발상황을 구조화

• 우발부채를 ①배상 및 (지급)보증, ②국제기구 미출연 분담금, 
③소송사건, ④환경복원 및 오염정화, ⑤기타 등 5가지로 유형화

• 계량화 가능성에 따라 우발부채를 구분하며, 계량화 불가능한 

우발부채 항목을 체계화하여 제시 

• 우발사항과 관련하여 주요 정책, 개요, 손실예상액, 진행경과, 

향후전망 등을 기술

<호주 2021회계연도 국가재무제표 주석 9 구조 요약>

구분 주요 내용

 - 계류중인 소송사건(Ongoing litigation)

 - 원자력 관련 국제조약 및 협약상 의무(Civil nuclear liabilities)

∙ 계량화 가능한 우발자산(Quantifiabl contingent liabilities)

2. 주석30 의회에 보고

하는 발생가능성이 낮은 

우발부채 ( R e m o t e 

contingent liabilities 

reported to Parliament)

∙ 계량화 가능한 발생가능성 낮은 우발부채

 - 잠재적 비용

 - 주요 항목

∙ 계량화할 수 없는 발생가능성 낮은 우발부채

구분 주요 내용

1. 배상 및 (지급)보증

( I n d e m n i t i e s ,  

guarantees and 

warranties)

∙ 계량화 가능한 배상 및 (지급)보증

(Quantifiable indemnities, guarantees and warranties)

∙ 계량화할 수 없는 배상 및 (지급)보증

(Non-quantifiable indemnities, guarantees and warranties)

∙ 발생가능성이 낮으나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배상 및 (지급)보증

(Significant but remote indemnities, guarantees and warranties)

2. 국제기구 미출연 분담금 (Uncalled shares and capital subscriptions)

3. 소송사건 (Claims and proceedings)

4. 환경복원 및 오염정화(Remediation and decontamination)

5. 기타(Other contingencies)

6. 우발자산(Contingent as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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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뉴질랜드 (Financial Statements of the Government of New Zealand)

 ㅇ (개요) 주석 26. 우발부채

• 계량화 가능성에 따라 우발부채를 구분하며, 계량화 불가능한 

우발부채 항목을 체계화하여 제시 

• 우발사항과 관련하여 주요 정책, 개요, 손실예상액, 진행경과, 

향후전망 등을 기술

• 중요성 기준을 $20million로 설정하여 초과 시 항목에 대한 

상세 설명을 제시

<뉴질랜드 2021회계연도 국가재무제표 주석 26 구조 요약>

구분 주요 내용

개요
∙ 우발부채(자산)의 개념 및 유형에 대한 설명

∙ 우발부채(자산)의 공시기준 및 방법

우발부채 요약 

(Contingent Liabilities)

∙ 계량화 가능한 우발부채 유형별 기초/기말 금액

∙ 계량화 가능한 우발부채 귀속 실체별 기초/기말 금액

1. 국제기구 미출연 분담금 

(Uncalled shares and capital 

subscriptions)

∙ 국제기구별 미출연 분담금 관련 우발부채의 기초/기말 금액

∙ 항목별 설명

2. (지급)보증 및 배상 

(Guarantees and Indemnities)

∙ (지급)보증 및 배상 항목별 우발부채의 기초/기말 금액

∙ 항목별 설명

3. 법적 분쟁 및 소송

(Legal proceedings and disputes)

∙ 법적 분쟁 및 소송 관련 우발부채의 기초/기말 금액

∙ 항목별 설명

4. 기타 계량화 가능한 우발부채 

(Other quantifiable contingent liabilities)

∙ 기타 계량화 가능한 우발부채의 기초/기말 금액

∙ 항목별 설명

5. 계량화 불가능한 우발부채 

(Unquantifiable Contingent Liabilities)

∙ 배상(Indemnities)

∙ 법적 분쟁 및 소송(Legal claims and proceedings)

∙ 기타(Other unquantifiable contingent li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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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캐나다 (Public Accounts of Canada)

 ㅇ (개요) 제2장 국가재무제표 주석 7, 8, 19와 제11장 상세보충정보

• 환경과 계약 관련 사항을 별도의 주석으로 분리

<캐나다 2021회계연도 국가재무제표 주석 7 등 구조 요약>

구분 주요 내용

제2장 캐나다의 국가재무제표 및 감

사원의 감사보고서 

Section 2.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of the Government of 

Canada and report of the Auditor 

General of   Canada

∙ [주석7] 우발부채(충당금) (Provisions for contingent liabilities)

 - 소송 (Claims)

 - (지급) 보증 (Guarantees provided by the government)

 - 기타 (Other)

  조세불복심사 (assessed taxes under appeal)

  국제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

  보험사업 (Insurance programs of agent enterprise Crown corporations) 

∙ [주석8] 환경부채 및 자산처분의무 (Environmental liabilities and 

assets retirement obligations)

 - 오염토지의 복구 (Remediation of contaminated sites)

 - 기타 환경 의무 (Other environmental liabilities)

∙ [주석19] 계약상 의무와 권리 (Contractual obligation and rights)

 - 계약상 의무 (Contractual obligations)

 - 계약상 권리 (Contractual rights)

제11장 상세보충정보(계약상 의무와 

권리, 우발부채)

Section 11. Contractual obligations, 

contractual rights and contingent 

liabilities

∙ 계약상 의무 (Contractual obligation)

∙ 계약상 권리 (Contractual rights)

∙ 우발부채 (Contingent liabilities)

 - (지급) 보증 (Guarantees)

 - 국제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

 - 보험사업 (Insurance programs of agent enterprise Crown corpo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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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주요 국가 사례의 시사점

 ➊ 잠재적 영향의 계량화 가능성에 따른 구조화

 ㅇ 우발상황의 발생조건을 구체화함으로써 실무적 불확실성 감소

 ㅇ 우발상황의 중대성(예: 발생확률, 부담예상액 등)을 차별화하여 

시나리오별 대응전략 수립 가능

 ➋ 우발부채의 공시기준 구체화

 ㅇ (미국, 영국, 캐나다) 의무부담행위와 별도로 정책, 제도에 따른 

재정소요(순부담) 예측을 주석으로 공시

 ㅇ (뉴질랜드) 중요성 기준 초과 항목은 개별적으로 상세 설명

 ➌ 의무 속성에 따른 주석 세분화

 ㅇ (미국, 뉴질랜드, 캐나다) 계약 ‧ 협약 ‧ 법률 등 명시적 근거에 

기초한 의무를 주석에 기재

 ㅇ (미국, 캐나다) 환경보존과 개선에 대한 국내외 요구 반영

 ㅇ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전형적 우발상황(예: 소송, 

지급보증, 담보제공 등)과 정책, 제도 등 운영에 따른 의무 

 ➍ 설명항목 체계화

 ㅇ 개별 사항의 개요, 우발적 요소, 진행경과, 향후전망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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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발부채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언

□ (주석 공시 관점) 국가재무제표 주석의 구조 개편

  

 ➊ 국가재무제표 주석의 구조 개편

• (현행) 계류중인 소송사건, 담보제공자산, (지급)보증, 기타, 

우발자산 항목은 현행 그대로 유지 

• (신설) 국제사회(기구)와 협약‧조약‧협력 등에 따른 우발부채, 

공공기관 출자 및 출연, 민간부분 등 중요한 계약 사항 

        * 국제사회(기구)와의 협약 등은 해외 주요 사례국의 공통 항목으로 추가 신설 제안

• (보완) 환경보전(복구) 및 재난재해 등에 따른 우발부채 

• (기타) 우발부채와 동일한 수준이라 볼 수 없는 우발자산은 

삭제하고, 파생상품은 민간기업과 유사하게 별도의 주석으로 

분리하여 공시

<한국 국가재무제표 주석 구조 개편(안)> 

As-Is To-Be

주석 5. 우발사항과 약정사항 주석 5. 우발사항

①계류중인 소송사건 ①계류중인 소송사건 현행

②담보제공자산 ②담보제공자산 현행

③파생상품 ③(지급)보증 현행

④(지급)보증 ④중요한 정책/제도 등 운영에 따른 우발부채 신설

⑤중요한 계약사항
⑤국제사회(기구)와 협약/조약/협력 등에 따른 

우발부채
신설

⑥천재지변 등에 따른 내용과 결과 ⑥환경보전(복구) 및 재난재해 등에 따른 우발부채 보완

⑦최소운영수입보장 ⑦공공기관(출자 및 출연) 관련 내용 신설

⑧기타 우발부채에 대한 내용 등 ⑧기타 우발부채에 대한 내용 현행

⑨ 자원의 유입가능성이 높은 우발자산 ⑨자원의 유입가능성이 높은 우발자산 삭제

주석. 8 기타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 주석 X. 중요한 계약상 의무

         ⦙ ①공공부문과의 중요한 계약에 따른 의무 보완

⑤사회보험사업 ②민간부문과 중요한 계약에 따른 의무 신규

⑥정부조직개편 ③국제사회(기구)와 중요한 계약에 따른 의무 신규

⑦기타사항

주석 X. 파생상품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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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➋ 우발부채를 유형별로 계량화 가능성에 따라 구조화

 ㅇ 현행 유지라도 “계량화” 가능 여부에 따라 유형별 공시하고, 

사안의 성격/불확실성 원인/진행경과/발생가능성/전망 등을 

상세히 설명

□ (재정 실무 관점) 보고실체 내부 ‧ 외부에 따른 제언

    

 ➊ 내부 : 우발부채의 공시품질 제고를 위한 체계 구축

 ㅇ 재무제표 필수보충정보에 중앙관서별 핵심 정책, 제도 및 중요

계약 사항의 “일람표”를 추가 보완 ⇒ 주석공시 완전성 증가

 ㅇ 장기적으로 “일람표”에 우발사항의 발생가능성과 재정영향 등 

추가하여 “우발사항 검토표”로 고도화 ⇒ 충실성 ‧ 완전성 증가

 ➋ 외부 : 준(準) 시장규율 기반 조성

 ㅇ 우발부채 공시 현황분석 자료를 매년 발간하고, 국가회계재정

통계센터의 ‘알기 쉬운 국가회계’에도 요약하여 제공 

 ㅇ 공공단체(예: 학회/언론/공익단체/국회예산정책처 등)가 독립적

으로 재무공시 품질대상을 매년 또는 격년 실시

 ㅇ 재무 공시가 우수한 중앙관서(담당자)에 인센티브 제공, 공시품질, 

등급을 국정성과로 홍보를 통해 자발적인 노력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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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국

1  영국 우발부채 개괄
 

□ (정의) 미래에 발생 가능한 사건으로 인해 확정될 수 있는 부채 

(예: 승소가 예측되는 법적공방) 

□ 우발부채의 분류*

       * 재무부는 회계범주와는 다른 위험 관리 목적으로 우발부채 분류 설정

 ➊ 보증: 제3자가 채무를 불이행할 시 정부가 채무를 변제하기로 동의한 경우

  - 보증 계획 단계에서 고려사항: 제한된 만기, 제한된 노출, 부분 

보증 또는 공제액, 위험 청구, 신용도 및 담보 등

 ➋ 배상(indemnities): 특정 사건이 발생할 시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기로 동의한 경우

  - 배상금 및 보험제도 계획 단계에서 고려사항: 공공자금 및 과실 

관리, 위험 청구, 상한, 만기, 범위, 리스크 풀링* 및 도덕적 해이 

감소, 위험 보조금, 소송 권리

       * 위험 풀링: 위험을 결합하여 감소시킴

 ➌ 소송:　정부의 핵심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소송이 제기될 우려가 있는 경우

 ➍ 구매자보호
2)
:　정부가 자산 매각과 관련하여 보증 또는 배상을 제공하기로 동의한 경우

<IAS(국제회계기준) 37에 따른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의 차이> 

충당부채

- 정의: 지출하는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

- 요건 1)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

       2) 의무 이행을 위해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음

       3)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음

우발부채

- 충당부채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우발부채로 인식

- 우발부채는 발생 가능성에 따라 높은(probable), 낮은(possible), 

희박한(remote) 우발부채로 분류가능

2) 정부가 자산 매각 시 시장 수준의 보증을 제공하여 적절한 실사가 제공되었음을 확증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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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반드시 인식되어야 하며 재정상태표, 수익과 비용에 영향을 미

치는 충당부채와 다르게 재무보고의 관점에서 우발부채는 공

시대상이지만 회계실체의 재무제표 인식대상은 아님 

 ㅇ 영국은 발생가능성이 희박한 우발부채도 개별부처의 결산서와 

공공부문통합결산서(WGA)에 공시됨

   - 한화로 약 750조원의 우발부채 중 희박한 우발부채는 614조원(2019-20)

<공공부문통합결산서에 공시된 우발부채의 규모>

  

 - 2016년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보증제도(Government Guarantee 

Scheme) 상위 6개의 합계는 189.1조원이고, 그 중 28.8조원이 지급됨

<주요 정부 보증제도>

(한화로 환산, 단위: 조원)

UK 

Guarantee 

scheme

UK Export 

Finance

Help to Buy 

scheme

Housing 

guarantee 

scheme

Export 

refinancing 

facility

Business Bank 

wholesale 

guarantees

합계

미지급 보증

(Remaining value 

of  guarantee)

61.28 58.56 18.24 12.48 8 1.76 160.3

지급된 보증

(Guarantee issued) 
2.72 21.44 0.96 3.52 0 0.16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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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국 우발부채 관리체계의 현황
 

□ 우발부채 관리의 필요성

 ㅇ 영국 재무부의 핵심목표 중 하나는 공공재정을 면밀히 조사하고 

정부 부처가 자신의 결정을 스스로 설명하도록 하는 것

 ㅇ 우발부채는 미래 지출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정부 정책개발 및 잠

재적 영향 측면에서 언제 어떻게 발생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

□ 우발부채의 인식

 ㅇ 영국 정부는 다음의 공식 문서를 통해 공공부문 우발부채 인

식을 규정. 우발부채 정보는 공공부문통합결산서 주석, 세출

예산안, 의회제출 통지서에서 인식됨

우발부채 승인체계 정부재정보고지침(FReM) 공공자금 관리3)

 우발부채와 관련하여 증가하

는 재정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표준화된 프로세스

 공공부문 우발부채 정의 및 

분류 

 우발부채 승인체계 절차 안내

 우발부채 체크리스트

 우발부채 공시를 의회의 책

임에 대한 주석으로 분류

 주요 공시 내용: 각 우발부채

의 성질에 대한 간략한 설명, 

예측되는 재정적 영향 (IAS 

37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

 세출예산안(Supply Estimate)과 

결산서 상 우발부채 조정(부처 

한정)  

 의회제출 우발부채 신고서 

(부록 5.4: 우발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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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발부채 승인체계4)

 ㅇ (목적) 공공부문 우발부채에 대한 조사, 통제 및 감독을 강화하

고 재무부가 공공재정을 지속가능하게 유지하도록 고안된 우발

부채 프로세스

 ㅇ (도입이전) 명시적인 재무부 승인 프로세스 미비. 우발부채는 지

출 지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재무부 지출팀은 공식적

인 이의제기 프로세스 수행 않음

 ㅇ (도입이후) 우발부채 관련 위험의 효과적으로 고려되었는지 확인위해 

표준화된 체크리스트를 통해 명시적 이의제기 및 승인 기능 도입

   - 새로운 프로세스를 통해 중앙정부 전반에 걸친 우발부채들이 재

정상태표 지표에 미치는 영향 모니터링 가능 

   - 지침 도입 후 1년간 40개 이상의 새로운 우발부채 검토, 이 중 50% 

이상이 예상손실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추정치를 가지고 있지 않음

   - 최신 지침은 우발부채를 정의 및 분류하고 우발부채를 평가하는 

4단계 프로세스*를 도입하고 준수해야 하는 체크리스트 설정

        * 정책 개발, 재무부 승인, 의회 통지 및 승인, 보고

정책담당

공무원

장관 +

회계책임관

재무부

지출팀

재무부 

장관

<승인체계 도입 이전>

명시적 승인 미비. 우

발부채는 지출 지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

로 공식적인 이의제기 

과정 수행 않음

<도입 이후 - 2017년 >

우발부채 관련 위험이 

효과적으로 고려되었는

지 확인하기 위해 표준

화된 체크리스트를 통

해 명시적인 이의제기 

및 승인 기능 도입

과정 부처별 승인 재무부 승인 모니터링

부처별 

결산서 및 

WGA에 공시

임시 모니터링

by 재무부 

재정위험팀

체계적
모니터링

by 재무부 

재정위험팀

부처별 

결산서 및 

WGA에 공시

B/S 관리팀과 

분기별 회의

위험관리부의 

계속적인 

모니터링

재무부 

장관

재무부

지출팀

장관 +

회계책임관

정책담당공무원

BSA 가이드 참고

체크리스트 지침 

확인 1. 위험관리부: 위험, 

완화방안, B/S영향 평가

2. 현실화 실현금액 평가

고위 공무원의 
관리감독 + 

재무부의 임시 지원 

출처: HMT analysis and presentation at OECD event

3) 공공자금관리지침(Managing Public Money): 영국 재무부의 예산집행 기준

4) 우발부채 승인체계(Contingent Liability Approval Framework): 2017년에 최초 발간 후 가장 최신판은 2021년 8월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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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발부채 중앙관리단(CLCC
5)
)

 ㅇ (배경) 재무부「정부의 최후 보험자 역할」- ‘중앙기관 구축’을 명시

하여 전문성 있는 UKGI 내 전담부서 마련

 ㅇ (설립 목적) 우발부채에 대한 정부 전반의 전문성 강화

  - 우발부채 승인체계 및 공공자금관리지침을 기반으로 함

 ㅇ (2021. 4월 최초 서비스 개시) 정부계리사부(GAD)에서 파견된 

보험계리사, 신용 위험 전문가, 정책 전문가 및 분석가로 구성 

  - (주요 업무 1) ➊위험 정량화, ➋위험 완화 통합, 신규 우발 부채 분석

        * 각 부처와 협력하여 위험을 정량화하고, 위험 완화를 통합하며, 정부에 이전된 위험에 대해 적절한 프

리미엄을 부과하기 위해 신규 우발 부채 분석

  - (주요 업무 2) 기존 우발부채 검토

        * 위험 관리 및 우발 계획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개별 및 포트폴리오 기준으로 기존 우발부채 검토

  - (주요 업무 3) 우발부채 식별 및 데이터 분석

        * 우발부채를 기록하는 개인은 이러한 상황을 드물게 접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식, 분류 및 계량화하

는 전문 지식이 제한됨

□ 우발부채 분석을 위한 데이터 출처 및 채택된 방법론

 ㅇ (범위) CLCC의 권한은 직접 통제가 가능한 기업으로 제한. 영

국 WGA로 통합된 공공부문의 다수 제외됨

        * 스코틀랜드 정부 및 지방 정부기관, 비장관급 정부기관 등)

        ** 나머지 23개 장관급 부처 중 15개 부처만이 CLCC의 소관에 속하고 우발채무가 존재

 ㅇ (데이터 출처) 각 부처별 내부 우발부채 관리대장*, 공공부문통

합결산서(WGA), 부처별 연차 결산서, 서면 장관 성명서

 ➊ 내부 우발부채 관리대장: 우발부채에 대한 설명, 현재 상태 및 

마지막 보고 이후 발생한 변경 사항

        *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내용보다 자세한 정보 포함

5) CLCC(Contingent Liability Central 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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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➋ 공공부문통합결산서(WGA): 2009-10년부터 매년 발행됨에 따라 

통찰력 있는 의사결정 가능하게 하는 추세 데이터 제공

 ➌ 부처별 연차 결산서는 IAS 37에서 요구하는 계량화 가능한 우

발부채(희박한 우발부채 제외)에 대한 정보 제공

 ➍ 구두 제출도 가능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서면 장관 성명서 필요

        * ➊정부의 상세한 정보 및 통계, ➋정부 기관의 보고서 발행, ➌질의사항 및 그에 대한 정부 대응, ➍재

무 및 통계 정보, ➎정부 부처의 정책 및 절차 구상, ➏조달관련 

□ 정부의 최후 보험자(Insurer of last resort) 역할

 ㅇ (배경) 영국은 2017년 우발부채 승인체제*를 도입 후 신규 우발부채를 

관리해 왔으나, 기존의 누적된 우발부채 총량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
6) 

        * 신규 우발부채 평가의 5가지 기준 : 근거, 규모(노출액), 위험과 수익률, 위험관리와 완화, 재정여력, 

3백만 파운드 이상의 불확실성을 기준으로 하며, 우발부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됨  

        ** WGA 공공부문 통합재무제표 상 우발부채는 약2,000억 파운드로 GDP 10% 수준

  

 ㅇ 최후 보험자로서의 정부 우발부채 : 지급보증, 명시적 정부 보험
 

        * 제3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정부상환을 말하며, 대표적으로 British Business Bank에서 운영하는 

EFG(Enterprise Finance Guarantee) 제도가 있음 

      ** 질병으로 가축을 도축할 때 정부가 배상하는 사례와 같이 특정 사건이 발생할 때 수반되는 비용을 

정부가 부담, 대표적으로 NHS(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임상 과실 청구시 정부가 비용을 충당

      *** 이외 법적소송, 구매자 보호(자간 매각시) 등 기타 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우발부채는 대상제외

       <영국의 신규 우발부채 현황 2017~2019>

        출처: HMT 우발부채 데이터베이스

6) ‘우발부채 승인체제: 지침’, HMT, 2017년 7월, ‘재정위험 보고서’, OBR,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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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국 우발부채 관리체계의 효과분석

� 1단계: 우발부채 승인체계 이전의 우발부채 관리
  

 ㅇ 개별 부서는 조직 구조, 예산 책임, 부채, 충당금 및 우발 부

채의 복잡성에 따라 각자의 접근 방식을 개발하는 데 집중
  

 ㅇ 예산책임청(OBR)은 2015-16년의 잠재적 위험 노출을 분석

• 계량화된 희박한 우발부채는 GDP 대비 23.8% 만큼 감소 

        * 여러 위기 관련 금융부문 보증의 종료가 주원인

• 우발부채(희박한 우발부채 제외)는 GDP의 2.8% 만큼 증가

        * 임상 과실 및 세금 소송 우발부채가 주원인

• 부처별 충당부채는 GDP의 9.5%만큼 증가

        * 원자력 해체 충당금이 주원인

� 2단계: 우발부채 승인체계의 효과

  

 ㅇ 감사원 보고서에서 확인된 위험 노출 증가 문제 및 2017년 

재정위험 보고서에서 제기된 많은 데이터 문제 해결
  

 ㅇ 다음과 같은 결과 나타남:

• 처음 2년 동안(2017년~2019년) 우발부채 조사 대상은 92개

        * 이 중 85개가 승인되었고 7개가 승인거절

  

• 2020년 11월까지 약 2,600억 파운드의 최대 노출과 함께 

180개의 새로운 우발부채가 제안됨
  

• 총 노출 약 150억 파운드에 달하는 우발채무는 완전히 거절

  우발부채 승인체계 이전의 관리, 우발부채 승인체계 
우발부채 관리단(CL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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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승인된 우발부채의 공통적 특징

i) 위험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보다 포괄적인 정보를 포함시

키거나 계량화 측정이 개선됨

ii) 위험을 줄이거나 위험을 감수한 납세자를 위해 배상을 개

선하는 쪽으로 정책 변경

� 3단계: 우발부채 중앙관리단의 효과

 <우발부채 중앙관리단의 Assistant Director와의 인터뷰 요약>

1. CLCC 팀의 구성은 어떻게 되는가?

 ㅇ 책임자인 Siobhan Duffy가 이끄는 CLCC는 3개 그룹에 걸쳐 

20명의 직원으로 구성됨

   - 보험 및 배상

   - 지급보증(신용전문가 포함)

   - 데이터 분석 및 관리기능

2. CLCC는 우발부채에 어떤 기여를 하는가?

 ㅇ 우발부채 승인체계 지침에 따라, 300만 파운드(한화로 약 48억원) 

이상 또는 신규, 논쟁의 여지, 파장이 큰 우발부채가 있는 경우 

재무부에 통지하고 체크리스트를 따르거나 의회에 통지해야하며, 

개별 정부부처는 CLCC와 협의해야함

 ㅇ 영국 재무부가 만든 우발부채 승인체계 지침을 토대로 CLCC는 

보험, 신용위험관리, 은행 전문지식을 활용해 개선시킴

   - 우발부채 자문 네트워크 구축 및 특정 두 부처*를 시범으로 

우발부채에 관한 정보를 자세히 검토함

     * 영국 우주국(UK Space Agency), 사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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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량화되지 않은 우발부채 및 희박한 우발부채에 대한 검토를 

강화하여 정부 전반에 걸쳐 우발부채의 식별, 평가, 관리 및 

기록이 전문화됨

   - CLCC의 주요 역할인 자문과 관련하여 출범 첫 해에 56건의 우발

부채에 대해 자문하였으며, 35건은 특정 우발부채 제안 관련, 21건은 

초기 단계의 정책 관련, 35건의 특정 우발부채 제안 중 65% 이상이 

최대 노출액이 1억 파운드(약 1,600억원)를 초과함

3. 우발부채가 충당부채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CLCC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가?

 ㅇ CLCC의 범위는 주로 지급보증과 배상

 ㅇ 충당부채는 우발부채 중앙관리단의 핵심 쟁점이 아님

   - 우발부채 중앙관리단의 목적은 우발부채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정책을 평가하고 가능하면 이를 정량화하는 것

   - 우발부채를 인식하면서 발생한 일을 기록하는 과거지향적인 

재무제표와 상반되게 미래전망적인 업무 범위

   => 따라서 우발부채의 후속처리는 관리하지 않음

4. CLCC와 같은 기능을 도입하려는 다른 국가에게 조언이 있는가? 그 

국가에게 필요한 요소는?

 ㅇ 현재 입수가능한 회계 정보부터 시작하여 정부 전체를 통합하

는 것이 필요

 ㅇ 위험 노출을 올바로 측정하였는지 오류는 없는지 확인

 ㅇ 암묵적 우발부채 확인

 ㅇ 재정상의 위험에 집중(영국에서는 예산책임청의 담당)

 ㅇ 부채가 어떻게 관리되는지에 대한 평가



부록 ②  별첨 (주요국 우발부채 주석 발췌)

    � 한국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서 주석 5

    � 영국 2020회계연도 공공부문통합결산서 주석 29, 30

    � 미국 2020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주석 20

    � 호주 2020회계연도 정부 연결재무제표 주석 9A

    � 뉴질랜드 2020회계연도 정부 재무제표 주석 26

    � 캐나다 2020회계연도 공공회계 연결재무제표 주석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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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서 주석 5

5. 우발사항 및 약정사항

 ① 계류중인 소송사건

   - 원고인 경우
(단위: 건, 원)

중앙관서 건수 소송가액 중앙관서 건수 소송가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6 1,310,038,727  국토교통부 20 30,534,679,482  

교육부 7 9,117,369,894  해양수산부 38  467,959,961,29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7  34,951,832,972  중소벤처기업부 808  203,068,777,279  

외교부 1 150,883,468  인사혁신처 41  34,774,628,195  

법무부 61 13,372,341,304  금융위원회 2,596  548,582,505,132  

국방부 2 13,042,360,060  조달청 11  326,343,586  

문화체육관광부 1 100,000,000  방위사업청 22  145,344,937,712  

농림축산식품부 1 200,000,100  문화재청 1 231,578,380  

산업통상자원부 1 1,780,072,301  산림청 9 6,460,332,983  

보건복지부 4 115,270,175,563  기상청 3 1,429,828,583  

고용노동부 4 1,509,050,000  해양경찰청 3 401,000,000  

대법원 1 308,054,160  여성가족부 1 50,000,000  

※소송관련 상세내역은 각 중앙관서별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참고



❙ 128

우발부채 관리개선 방안

Contingent Liability Management in the Public Sector

   - 피고인 경우

(단위: 건, 원)

중앙관서 건수 소송가액 중앙관서 건수 소송가액

국회 5 400,000,000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
1 50,000,000  

대법원 89  15,857,498,759  식품의약품안전처 64  3,200,000,0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3 535,326,800  국가인권위원회 44  2,380,000,000  

기획재정부 1 50,000,000  공정거래위원회 187 2,199,503,000,000  

교육부 184  22,752,589,162  금융위원회 182  88,467,468,66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44  123,008,511,245  국민권익위원회 75  3,883,038,000  

외교부 52  28,086,108,788  원자력안전위원회 2 100,000,000  

통일부 19  17,884,417,560  국세청 426  3,959,279,662,139  

법무부 1,269  1,744,141,109,785  관세청 124  259,892,522,492  

국방부 136  137,537,386,466  조달청 234  27,889,381,409  

행정안전부 31  31,101,447,075  병무청 38 1,950,000,000  

문화체육관광부 44  3,454,862,014  방위사업청 64  849,131,032,821  

농림축산식품부 6 2,394,346,000  경찰청 1 71,500,000  

산업통상자원부 124  469,408,847,651  문화재청 22  1,320,000,101  

보건복지부 344  42,018,777,978  농촌진흥청 11  1,330,105,390  

환경부 31  59,193,861,535  산림청 55  8,570,528,922  

고용노동부 241  15,511,029,215  특허청 120  11,700,000,000  

여성가족부 1 50,000,000  기상청 8 4,944,922,510  

국토교통부 615  266,016,192,29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3 291,293,550  

해양수산부 134  129,596,342,315  해양경찰청 57  84,197,000,000  

중소벤처기업부 118  27,007,150,52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5 3,150,630,000  

국가보훈처 19  1,554,838,398  질병관리청 1 8,503,500  

인사혁신처 219  14,344,023,631 새만금개발청 1 140,000,000  

법제처 1 49,632,065  

※소송관련 상세내역은 각 중앙관서별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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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담보제공자산

(단위: 원)

중앙관서 담보제공자산 장부가액 채권최고액
담보제공

이유
담보권자 차입금액

산업통상자원부 건물 15,417,938,803       28,647,000 
임차인 앞 

전세권 설정
국민은행               - 

금융위원회

토지,건물
(신보 경기채권단)

9,705,316,000 300,000,000 
임차인  

권리보전
수원중앙신협 - 

건물
(신보 의정부지점)

799,942,239 1,000,000,000
임차인  

권리보전
한국자산관리공사 - 

중소벤처기업부

단기금융상품 4,282,151,533 3,133,639,328 
전환대출  

보증
하나은행  등 - 

장기금융상품 2,317,000,000   486,896,270 
전환대출  

보증
하나̃은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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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전연도

(단위: 원)

구분

평가손익
기말잔액

소계 매매목적 위험회피목적

당기손익 순자산변동 당기손익 당기손익 순자산변동 자산 부채

합계 (1,482,556,006,837) 6,324,932,590 (1,346,414,899,570) (136,141,107,267) 6,324,932,590 145,011,806,930 1,699,871,159,834  

통화
관련

소계 (1,445,122,819,819) 5,535,885,554  (1,346,414,899,570) (98,707,920,249) 5,535,885,554  127,138,608,852  1,621,821,422,964  

통화선도 (1,448,781,084,214) - (1,343,255,551,352) (105,525,532,862) - 122,808,608,683  1,606,714,028,233  

통화스왑 9,814,195,187  5,535,885,554 3,345,398,276 6,468,796,911 5,535,885,554 3,345,398,276 7,984,711,287 

매입통화옵션 373,210,245 - - 373,210,245  - 373,210,245  -

매도통화옵션 (24,394,543) - - (24,394,543) - - 24,394,543  

환변동보험 (6,504,746,494) - (6,504,746,494) - - 611,391,648  7,098,288,901  

이자
율관
련

소계 (37,433,187,018) 789,047,036  - (37,433,187,018) 789,047,036  17,873,198,078  78,049,736,870  

이자율스왑 (37,433,187,018) 789,047,036  - (37,433,187,018) 789,047,036  17,873,198,078  78,049,736,870  

이자율변동보험 - - - - - - -

 기타파생상품 - - - - - - -

 ③ 파생상품 내역

 □ 당해연도

(단위: 원)

구분

평가손익
기말잔액

소계 매매목적 위험회피목적

당기손익 순자산변동 당기손익 당기손익 순자산변동 자산 부채

합계 340,904,906,778  (130,730,581) 421,972,536,504 (81,067,629,726) (130,730,581) 551,184,931,194 311,690,273,879 

통화
관련

소계 470,831,599,906 405,197,690  421,972,536,504  48,859,063,402  405,197,690  548,589,168,042  116,860,592,073  

통화선도 444,868,542,422 - 432,828,943,543  12,039,598,879  - 516,363,698,075  106,042,623,059  

통화스왑 23,692,728,745  405,197,690 (13,017,212,681) 36,709,941,426 405,197,690 29,347,053,547 9,888,440,123 

매입통화옵션 111,040,260 - - 111,040,260  - 111,040,260  -

매도통화옵션 (1,517,163) - - (1,517,163) - - 1,517,163  

환변동보험 2,160,805,642 - 2,160,805,642  - - 2,767,376,160  928,011,728  

이자
율관
련

소계 (129,926,693,128) (535,928,271) - (129,926,693,128) (535,928,271) 2,595,763,152  194,829,681,806  

이자율스왑 (129,926,693,128) (535,928,271) - (129,926,693,128) (535,928,271) 2,595,763,152  194,829,681,806  

이자율변동보험 - - - - - - -

 기타파생상품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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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급보증

   - 국가가 부담하고 있는 지급보증 중 보증채무는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에는 포함되지 않지

만, 원채무자의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국민의 재정부담을 초래할 수 있어 국가채무에 준

하는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며, 「국가재정법」 제92조 제1항에서는 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재정상태표일 현재 기획재정부의 보증채무 규모는 10,930,000백만원이며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한편, 국가보훈처 보훈기금의 보증채무 규모는 565,492백만원이며 구성내역은 다음

과 같습니다.

* 국가보훈처와 피보증처의 협약에 따른 양수도 대상 채권의 양수 사유(6개월 이상 미납된 대부 원리금 등) 발생 시 국가유공자 등 대출자를 

대신하여 은행에 양수금액을 지급함

중앙관서 피보증처 보증구분
지급보증금액

당기말 전기말

기획재정부

예금보험공사 예보채상환기금채권 - 1,480,000,000,000

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채권 10,180,000,000,000 10,490,000,000,000

한국산업은행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 750,000,000,000 520,000,000,000

합계 10,930,000,000,000 12,490,000,000,000

중앙관서 피보증처 보증구분
지급보증금액

당기말 전기말

국가보훈처

국민은행 장기저리 대부 480,136,156,963 492,446,693,000

농협은행 장기저리 대부 85,355,996,429 67,042,232,000

합계 565,492,153,392 559,488,925,000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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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중요한 계약사항

 □ 건설공사계약

  ㅇ 문화체육관광부

 □ 업무위탁계약

  ㅇ 인사혁신처

   -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기금은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관리·운영을 위하여 2019년 7월 

1일 100% 현금출자하여 ㈜상록골프앤리조트를 설립하였습니다. 자회사 설립은 정

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상록골프앤리조트와 천안상록리조트 및 화성·남원·김해상록골프장, 수안보상록호텔 관

리·운영을 위한 위탁사업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계약기간은 2019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상록골프앤리조트와 공무원연금공단 제주본부 및 서울사옥의 경비·미화·시설관리·주

차관리를 위한 위탁사업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계약기간은 2019년 12월 1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법 제23조에 의거 금융업무 위탁을 위하여 KB국민은행과 

주거래은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이며, 동 계약의 만료에 따라 주거래은행 선정 공고를 통해 KB국민은행이 재선

정되었으며 새로운 계약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ㅇ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예술진흥기금은 기말 현재 문화예술진흥기금 소유의 뉴서울골프장에 대한 운영 

및 관리를 기금 100% 출자 회사인 한국문화진흥㈜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출국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 업무를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한 한

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 또는 지방해양항만청, 항

만공사법에 의한 항만공사에 각각 위탁하고 있으며 징수금액의 일정 비율을 위탁수

수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분 계약처 계약기간 비고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공사

㈜남광건설 외 4개사 2019.11.01. ~ 2022.06.30.
건립용역

(59,80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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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융자금 

대여 및 상환’을 목적으로 하여 한국산업은행과 기금대여업무취급약정을 체결하고 있는 

바, 동 약정에 따라 상환원리금 발생액의 일정 비율을 한국산업은행에 위탁수수료로 납부하

고 있습니다. 융자 대하약정서에 의하여 산업은행은 대출금의 회수여부에 불구하고 대하

자금을 기일 내에 문화체육관광부에 상환하여야 합니다.

  ㅇ 금융위원회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개인에 대한 주택신용보증 등의 업무위탁과 관련하여 국민

은행 등 18개 금융기관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기금이 징수한 보증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위탁수수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은 당기말 현재 공적자금을 지원한 서울보증보험을 포함

한 2개 금융기관과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를 체결하고 그 이행실적을 매분기별

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신용보증기금은 재정상태표일 현재 중소기업은행 외 11개 은행과 신용보증기금 업

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위탁수수료는 위탁보증수익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입니다.

  ㅇ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1조에 융자금 대여 및 상환을 목적으로 하여 18개 시중은행과 기금대여업무취급약

정을 체결하고 있는바, 동 약정에 따라 상환원리금 발생액의 일정 비율을 18개 시중

은행에 위탁수수료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융자대하약정서에 의하여 시중은행은 대출

금의 회수여부에 불구하고 대하자금을 기일 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 상환 하여

야 합니다.

 □ 기타계약

  ㅇ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골프장 인허가 관련 39백만원 보증받고 

있습니다.

   - 문화예술진흥기금은 기타의기타비유동부채 중 700백만원은 미술관 지원사업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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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시장의 건물 임대를 위해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것

으로, 미술관 지원사업을 종료하고 건물의 임대보증금을 환급받는 시점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한편, 동 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장기지급보증금으로 기타의기타비유동자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ㅇ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는 공학관 및 기숙사 건립과 관련하여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바,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국가보훈처

   - 국가보훈처는 광복회관 준공(‘18.8.27.)에 따라 토지 소유자인 ‘광복회’에 매년 11억원 상당

의 임차료를 지급하는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18.11.1.)하였습니다. 

 ※ 토지 임차료 조정: 1,155백만원(‘21년~’22년, 계약대비 5%) 

 ㅇ 방위사업청

   - 방위사업청은 요구성능에 적합한 군수품을 적기 조달하기 위하여 방위산업체 등과 

무기체계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ㅇ 해양경찰청

  

(단위: 원)

구분 운영기간 총투자비 총임대료 당기임대료 당기운영비

05년 폴리텍 2008년~2027년 30,297,036,259 48,309,739,465 2,456,372,160 1,304,431,810

06년 폴리텍 2013년~2034년 66,826,960,293 97,621,141,886 4,740,734,020 2,108,778,100

07년 폴리텍 2012년~2032년 83,258,032,299 113,981,133,740 5,891,857,400 2,967,708,920

한국기술대학교 2012년~2032년 30,403,855,045 46,468,323,907 2,253,802,760 949,069,000

16년 폴리텍 2020년~2040년 52,248,157,847 64,556,481,269 3,550,605,960 1,556,384,720

17년 폴리텍 2021년~2041년 31,318,583,083 40,717,386,130 900,650,740 381,098,520

구분 대상 계약처 계약기간

건조계약 3000톤 경비함 1척 삼강엠앤티 2020.12.14.~2024.05.27.

건조계약 200톤급 경비정 4척 삼강엠앤티 2020.08.20.~2023.08.05.

건조계약 500톤급 예인정 2척 티엔지중공업 2020.09.23.~20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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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은 통신사업자들과의 주파수이용권 부여계약에 

따라 주파수할당대가를 수령하고 있으며, 재정상태표일 현재 계약현황은 다음과 같습

니다. 

 ⑥ 천재지변, 중대한 사고, 파업, 화재 등에 관한 내용과 결과 : 해당 없음

 

(단위: 원)

통신사 대역 계약기간
향후 수취예정금액

방송통신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SKT

2.6GHz 2016.08.04~2026.12.31 166,893,750,000 203,981,250,000

2.6GHz 2016.08.04~2026.12.31 57,560,625,000 70,351,875,000

3.5GHz 2018.12.01~2028.11.30 287,870,625,000 351,841,875,000

28GHz 2018.12.01~2023.11.30 27,985,500,000 34,204,500,000

0.8GHz 2021.07.01~2026.06.30 76,680,000,000 93,720,000,000

1.8GHz 2021.12.06~2026.12.05 184,882,500,000 225,967,500,000

2.1GHz 2021.12.06~2026.12.05 138,948,750,000 169,826,250,000

KT

1.8GHz 2016.08.04~2026.12.31 79,278,750,000 96,896,250,000

3.5GHz 2018.12.01~2028.11.30 228,690,000,000 279,510,000,000

28GHz 2018.12.01~2023.11.30 28,053,000,000 34,287,000,000

0.9GHz 2021.07.01~2026.06.30 47,688,750,000 58,286,250,000

1.8GHz 2021.07.01~2026.06.30 184,882,500,000 225,967,500,000

2.1GHz 2021.12.06~2026.12.05 138,948,750,000 169,826,250,000

LGU+

3.5GHz 2018.12.01~2028.11.30 191,244,375,000 233,743,125,000

28GHz 2018.12.01~2023.11.30 27,972,000,000 34,188,000,000

0.8GHz 2021.07.01~2026.06.30 76,680,000,000 93,720,000,000

2.1GHz 2021.12.06~2026.12.05 147,858,750,000 180,716,250,000

2.6GHz 2021.12.04~2026.12.03 73,203,750,000 89,471,250,000

KT 파워텔 800㎒ 2019.07.01~2026.06.30 32,775,000 40,058,333

합 계 2,165,355,150,000 2,646,545,18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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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최소운영수입보장 내역(BTO 등)

   - 최근 3개년 간 최소운영수입보장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중앙관서 회계실체 구  분 2021년 2020년 2019년

국토교통부 교특회계 도로계정 327,027,000,000 411,616,000,000 297,100,000,000

해양수산부 교특회계 항만계정 70,874,048,630 102,101,771,330 42,525,763,490

계 397,901,048,630   513,717,771,330 339,625,763,490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의 민간투자사업 중 협약상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하고 있는 사업은 

총 15건이며, 최소운영수입보장 협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앙관서 회계실체 구 분 사업명 보장기간 상세협약내역

국토교통부
교통시설

특별회계

도로

계정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2000.11부터 20년 협약수입의  80% 미달분

천안-논산고속도로 2002.12부터 20년
협약수입의 82% 미달분

(사업권가치에 포함)

대구-부산고속도로 2006.01부터 20년
협약수입의 77% 미달분

(사업권가치에 포함)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2007.12부터 20년
협약수입의 90% 미달분

(사업권가치에 포함)

부산-울산고속도로 2008.12부터 30년 타인자본원리금 상환보장(30년간)

서울-춘천고속도로 2009.08부터 15년

1~5년 : 협약수입의 80%미달분

6~10년 : 협약수입의 70%미달분

11~15년 : 협약수입의 60%미달분

* 50% 미만시 미지급

(사업권가치에 포함)

인천대교 2009.10부터 15년 협약수입의 80% 미달분

해양수산부
교통시설

특별회계

항만

계정

울산신항(1-1단계) 2009년~2024년

1~5년 : 협약수입의 50~90%

6~10년 : 협약수입의 50~85%

11~15년 : 협약수입의 50~80%

목포신외항(1-1단계) 2004년~2024년

1~4.5년 : 협약수입의 50~90%

4.6~12.5년 : 협약수입의 50~79.43%

12.6~20년 : 협약수입의 50~77.43%

목포신외항(1-2단계) 2004년~2024년

1~4.5년 : 협약수입의 50~80%

4.6~12.5년 : 협약수입의 50~79.43%

12.6~20년 : 협약수입의 50~77.43%

인천북항(2-1단계) 2008년~2023년 협약수입의 80% 미달분

인천북항일반부두 2009년~2024년

1~5년 : 협약수입의 50~85%

6~10년 : 협약수입의 50~75%

11~15년 : 협약수입의 50~65%

* 50% 미만시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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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민간투자사업 중 사업 재구조화(수도권제1순환 ‘18.3, 천안-논산 ’19.12, 대구-부산 ‘20.12, 서울-춘천 ’20.12) 이후 발생하는 

재정지원 사항은 신규투자자가 부담

 ⑧ 기타 우발부채에 대한 내용, 자원의 유출에 따른 재무적 영향

  ㅇ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기금은 해외 부동산개발 사업 투자 목적으로 운용사 등과 자금보충약정을 체결

하였으며, 해당 약정금액은 우발손실의 발생가능성이 높지 않아 재정상태표에 부채로 인

식하지 않았습니다.  

구분 2021년 2020년

자금보충금액 한도 515,000,000 625,000,000

(단위 : USD)

  

  ㅇ 환경부

   -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금융비용 및 채무원금 지원

     환경부는 국가정책조정회의 결과(`09.9월)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살리기 사업 추

진을 위하여 2009년부터 8조원 규모로 발행할 회사채에서 발생하는 금융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15.9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수공부채에 대한 지

원방안을 결정함에 따라 2016년부터는 채무원금을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5개

년 간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지원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중앙관서 회계실체 구 분 사업명 보장기간 상세협약내역

평택항 다목적부두 2010년~2025년

1~5년 : 협약수입의 50~85%

6~10년 : 협약수입의 50~75%

11~15년 : 협약수입의 50~65%

* 50% 미만시 미지급

마산항(1-1단계) 14년간(미개장)

1~5년 : 협약수입의 50~90%

6~10년 : 협약수입의 50~80%

11~14년 : 협약수입의 50~70%

포항영일만신항

(1-1단계)
2010년~2024년

1~5년 : 협약수입의 50~90%

6~10년 : 협약수입의 50~85%

11~14년 : 협약수입의 5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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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지원액 340,000,000,000 340,000,000,000 340,000,000,000 296,400,000,000 277,800,000,000

*  2022년 예산액 : 3,400억원

** 2015년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 결과 : 4대강 사업에 투자한 7.98조원의 부채는 수공의 자구노력으로 채무원금의 70%(5.55조원)를 우선 상환

(2015~2036, 22년간)하고, 정부가 나머지 채무원금의 30%(2.43조원)를 지원(2016∼2031, 16년간), 금융비용은 2009년 국가정책조정회의 

결정대로 계속 전액 지원

ㅇ 여성가족부

   - 재정상태표일 현재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장기임차(1995.11∼2024.10)하여 사용

하고 있는 토지(420.716㎡)에 대해 계약기간 종료 후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자원의 유

출의 발생은 확실하지만 그 손실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어 주석에 기재하였

습니다.

  ㅇ 국토교통부

   - PSO 공익서비스 비용

     국토교통부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철도운영자의 공공서비스

(공공목적의 운임감면, 벽지노선의 운영 등) 제공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부담하고 있으

며, 이와 관련하여 향후 발생할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어 우발상황으로 기재

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3개년 간 공공서비스의무 보상비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2021년 2020년 2019년

지급액 379,561,000,000 352,800,000,000 352,800,000,000

 ⑨ 자원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은 우발자산

  ㅇ 관세청

(단위: 원)

구 분 종 류 금 액

국고품 마스크 등       32,460,060 

몰수품 주류  등       27,014,800 

  ㅇ 금융위원회

   - 재정상태표일 현재 신용보증기금이 상각처리한 채권 중 관련 법률에 따라 채무관련인

에 대한 청구권이 상실되지 않은 채권 잔액은 9,127,601백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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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국 2020회계연도 공공부문통합결산서 주석 29, 30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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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의 2020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주석 20

주석 20. 우발부채

손실 우발부채(loss contingencies)는 실체에 미칠 손실 가능성에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을 나타낸다. 불확

실성은 하나 이상의 미래 사건이 발생하거나 혹은 발생하지 않을 때 결국 해결된다. 정부는 다음과 관련하

여 손실 우발부채를 부담하게 된다.

∙ 법적 처리 및 환경적 처리

∙ 보험 및 보증

∙ 기타 우발사항

정부는 결국에는 정부에 불리한 합의나 결정으로 종결될 행정절차, 소송, 불법행위 청구소송 등의 다양한 

소송에 연루되어 있다. 또한 정부는 위험물질의 보관 및 처리 그리고 환경오염이 있을 수 있는 시설의 운영 

및 폐쇄와 관련된 다양한 환경 정화비용에 대해 손실 우발부채를 부담하게 될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이 

주석의 ‘법적 우발부채와 환경 및 처분 관련 우발부채(Legal Contingencies and Environmental and 

Disposal Contingencies)’ 섹션을 참고한다. 

정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보험과 보증을 제공한다. 보험증서나 보증이 발행될 때 우발부채가 발생

된다. 우발부채는 보험사가 부담하는 손실위험, 즉 보험가입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사건으로 인한 손실

위험이다. 자세한 정보는 이 주석의 ‘보험 및 보증’ 섹션을 참고한다.

기타 우발부채로는 의회로부터 책정금액을 배정 받지 못한 정부 공사예산(construction budget) 설립, 

주정부가 불허하는 메디케이드 감사 및 프로그램 관련 항소(appeals), GSE(정부지원기업)의 인출 가능성과 

연관된 우발부채가 있다. 정부는 또한 조약 및 기타 국제협정의 계약 당사자이다. 이러한 조약과 기타 국제

협정은 경제적 부담을 야기하거나 손실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무역, 상업, 보안 및 법 집행 등의 여러 

이슈들과 관련된다. 정부의 기타 손실 우발사항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이 주석의 ‘기타 우발사항’ 섹션을 

참고한다.

손실 우발사항의 회계처리

손실 우발사항에 관한 보고는 미래 사건이 손실이나 자산 손상 혹은 부채발생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지

에 따라 달라지며, 손실 가능성은 SFFAS No. 5 ‘연방정부 채무 회계’에 따라 개연성이 있는(probable) 정도

와 합리적으로 가능한(possible) 정도 그리고 가능성이 희박한(remote) 정도 등으로 분류된다. 과거 사건이

나 교환 거래가 발생되어 미래 자원이 유출 혹은 희생될 가능성에 개연성이 있고 그 금액이 측정 가능하다

면 이 손실 우발부채는 재무제표에 인식한다. 그러한 가능성이 최소한 합리적으로 가능한 수준이라면 이 

주석에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재무제표에도 이 주석에도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다. 다음 표는 연방실체들이 손실가능성과 측정가능성에 비추어 손실 우발부채를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 

제시한다.1) 

1) 또한 손실 우발부채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세 번째 조건은 과거 사건 혹은 교환거래가 발생해야 한다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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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자원의 유출 혹은 희생 

가능성

손실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 

가능

손실 범위를 합리적으로 측정 

가능

손실 금액 혹은 범위를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음

개연성 있음(Probable)

미래 자원 유출 가능성이 있는 

미래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2)

부채가 발생됨. 재정상태표와 

순원가표에 부채를 보고.

최상의 추정금액이나 혹은 

최상의 추정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손실 범위 중 최소 

금액을 인식하고, 우발부채의 

속성과 추정 손실 범위를 주석에 

공개

우발부채의 속성을 공개하고 

관련 금액을 추정할 수 없음을 

밝힌다.

합리적으로 가능한 

수준(Reasonably possible)

가능성이 희박한(remote) 

정도보다는 높지만 개연성이 

있는 정도보다는 낮다

우발부채의 속성과 추정금액을 

주석에 공개

우발부채의 속성과 추정 손실 

범위를 주석에 공개

우발부채의 속성을 공개하고 

관련 금액을 추정할 수 없음을 

밝힌다.

희박한 수준(Remote)

가능성이 매우 낮다
아무런 조치를 요하지 않음 아무런 조치를 요하지 않음 아무런 조치를 요하지 않음

손실 우발부채는 정상 운영 시 발생되며,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될 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현재 이용 

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경영진은 이러한 사안이 향후 재무제표에 중대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다음 섹션에 설명한 재무제표에 중대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 

및 보험의 경우는 예외로 함). 

일부 주요 연결 실체들은 FASB가 발행한 회계보고기준을 적용하며, SFFAS No. 47 보고실체에 따라 이들 

실체는 FASAB가 발행한 재무보고 기준으로 변환하지 않은 채로 미국 정부의 연결재무제표에 연결된다.3) 

FASAB 기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미래 사건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개연성이 있는(probable)’ 것으

로 간주한다. FASB 기준에 따르면, 미래 사건이 발생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경우 ‘개연성이 있는(probable)’ 

수준으로 간주한다.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는 ‘가능성이 있는’ 정도보다 더 확실한 수준으로 간주된다. 

양 회계 개념체계 아래 미래사건 발생 가능성이 희박한 정도보다는 높지만 ‘개연성이 있는’ 정도보다는 더 

낮을 경우 우발부채의 발생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가능한(reasonably possible)’ 수준이라고 간주한다(‘개연

성이 있는(probable)’에 관한 정의는 각 회계 개념체계에 정의되어 있다).

2) 계류 중이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소송과 미제기 청구소송(unasserted claims)의 경우에는 미래 사건이 발

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개연성이 있는’ 수준으로 간주한다.

3) FASAB 기준으로 전환하지 않고 FASB 기준을 적용하는 중요 연결 실체로는 FDIC, PBGC, FCSIC, TVA, 

스미스소니언 협회, NRRIT, USPS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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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우발부채와 환경 및 처분 관련 우발부채(Legal Contingencies and Environmental and 
Disposal Contingencies)

법적 우발부채와 환경 및 처분 관련 우발부채, 2020년 및 2019년 9월 30일 기준

2020 2019

특정 케이스의 추정 

손실 범위2

특정 케이스의 추정 

손실 범위2

(단위: 10억달러) 발생 부채1 하한 상한 발생 부채1 하한 상한

개연성 있음 ··································· 40.1 39.4 41.9 38.4 37.4 39.1

합리적으로 가능함 ························· N/A 9.7 33.9 N/A 6.7 29.2

1 발생 부채는 재정상태표의 기타 부채로 기록 및 제시된다.

2 총 손실범위를 반영하지 않는다. 나쁜 결과가 합리적으로 발생 가능하다고 평가되는 케이스들 중 다수가 추정 손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주: ‘N/A’은 ‘해당사항 없음’을 나타낸다.

경영진 및 법률 고문은 일부 소송, 불법행위 청구소송, 환경 및 처분 관련 우발행위가 정부에 손실을 초

래할 ‘개연성이 있고’, 손실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정부를 상대로 하는 ‘개연성 

있는’ 소송과 관련된 추정 부채는 2020년 및 2019년 9월 30일 기준으로 401억달러 및 384억달러이며, 재정

상태표 ‘기타 부채’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2012년 Salazar v Ramah Navajo Chapter 사건에 대한 미국 대법

원의 판결과 계약지원비용(contract support costs) 관련 후속사건은 보건복지부 소속인 원주민 보건국

(Indian Health Service)을 상대로 하는 클레임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 판결의 영향으로 많은 

부족들이 보상금을 청구하였다. 일부 청구신청은 지급되었고, 일부는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전 

연도에 대해 일부 부족이 추가 청구 제기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계약지원비용 추정 금액은 2020회계연도

에 55억달러가 그리고 2019회계연도에 52억달러가 기록되었다. 

경영진과 법률 고문이 판단하기에 불리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가능하고’ 손실 금액 혹

은 범위가 추정 가능한 계류 중인 행정소송과 기타 소송도 있다. 이러한 소송 관련 추정 손실 범위는 2020

년 9월 30일 기준으로 97억~339억달러이고, 2019년 9월 30일 기준으로 67억~292억달러이다. 예를 들어 

미국 정부가 ARRA Section 1603에 따라 특정 에너지 설비를 가동한 데 대해 원고에게 적절한 보답을 해야 

할 법적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미연방 청구법원에 제기된 수많은 소송의 당사자이다. 재무부는 

2020년 및 2019년 9월 30일 기준으로 일부 소송에서 약 4억 6천만 달러의 보상 판결이 내려질 합리적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에너지부는 NWPA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기금(Nuclear Waste Fund)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대가로 1998년 

1월 31일까지 SNF 처리를 시작하겠다는 동의를 한 표준계약을 유틸리티 업체들과 68개 이상을 체결하였

다. 에너지부는 NWPA에 따라 SNF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계약이 요구하는 대로 유틸리티 

업체들의 SNF 처리를 시작할 수 없었다. 따라서 에너지부는 이러한 지연의 결과로 부분 계약위반을 이유로 

상당한 SNF 청구소송 피해를 입게 되었다. 합의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2020년 9월 30일 기준 총 부채 추정

금액은 392억달러이다. 2020년 9월 30일 현재 합의에 따라 지불한 누적금액 86억달러를 공제하면 최종판

결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부채는 약 306억달러이다. 이 금액은 2019년 9월 30일 기준으로 285억달러였다. 

과거 에너지부가 핵시설을 운영한 결과로 원고가 방사능 및 독성물질 노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집단소

송과 불법행위 소송이 현재 및 이전 에너지부 계약업체들을 상대로 다수 제기되었다. 이러한 소송으로 현

재 총 12억달러의 피해금액이 청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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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결과가 불확실하거나 혹은 손실 발생 가능성은 합리적으로 가능한 수준이지만 관련 금액을 추정할 

수 없는 소송 건도 다수 계류 중이다. 원고가 특정 금액을 청구하지는 않았지만 합의금액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송들도 있다. 잠재적 손실을 결정할 수 없는 이러한 소송들이 최종 종결될 경우 미국 정부의 

재무상태나 운영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 정부가 재산을 가로채고, 우선주 및 보통주 주주의 계약상 권리를 위반하고, 재무부와 각 GSE(정부

지원기업) 간의 SPSPA(시니어 우선주 매입계약) 3차 개정이 2012년 8월에 체결될 당시의 수탁의무를 위반

했다는 이유로 원고가 미연방 청구법원과 미연방 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도 다수 존재한다. 2008년 9월 

GSE가 후견제도 아래 놓이게 되고 재무부와 SPSPA를 체결할 당시 미국 정부가 원고의 재산과 계약상의 

권리를 가로챘다는 내용의 사건도 한 건 있다. 미연방 청구법원에서 원고는 미국 정부로부터 손해배상만을 

추구한다. 미연방 청구법원에 계류 중인 일부 사건의 경우 미국 정부의 소송 각하 요청이 허용되어 청구권

이 부인되었다. 소송상대방이 항소를 하였고 항소는 현재 진행 중이다. 미연방 지방법원에서 원고는 SPSPA 

3차 개정을 철회하고 FHFA의 구조가 권력분립을 위반한다는 선언을 하고자 한다. 텍사스 남부지방의 미연

방 지방법원에서 한 사건이 당해 법원에 의해 각하되었으며, 제5 연방 순회 항소법원(Fifth Circuit Court 

of Appeals)은 재무부를 상대로 하는 모든 청구소송 각하 결정을 확인하였으나, FHFA를 상대로 하는 청구

소송 한 건은 미국 대법원에 항소하도록 허용하였다. 미네소타 지구와 미시간 서부지구의 미연방 지방법원

에 제기된 사건은 당해 법원들에 의해 각하되었고, 항소가 진행 중이다. 펜실베니아 동부지구의 사건은 소

송 진행 상태이며, 소송 각하 요청이 진행 중이다. 재무부는 현 시점에서 이들 사건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나 관련된 잠재적 손실을 추정할 수가 없다.

보험 및 보증

주석 1.M 보험 및 보증 프로그램 부채 섹션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요 보험 및 보증사업을 하는 연결대

상실체들은 FASB 기준을 적용하고, 기타 보험사업은 FASAB 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에 회계 처리된다. 

보험 및 보증채무에 관해서는 주석 16 – 보험 및 보증 프로그램 부채 섹션을 그리고 연방 공무원 및 재향군

인 복지에 관해서는 주석 13 – 연방 공무원 및 재향군인 미지급연금급여 섹션을 참고한다.

FASB를 기준으로 보고하는 실체

PBGC, FCSIC, 및 FDIC는 FASB 기준을 적용하는 중요 보험 혹은 보증사업을 운영하는 연결대상실체다. 

FASB에 따르면 실체는 손실 가능성이 희박하더라도(remote) 특정 손실 우발부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PBGC는 확정급여형 연금제도에 참여하는 실체들의 연금수당을 보증한다. 현행법에 따라 PBGC 부채는 

PBGC 자산으로만 상환될 수 있으므로, PBGC 부채는 미국 정부가 완전 보증하지 않는다. 2020년 9월 30일 

현재, PBGC의 단일고용주 및 복수고용주 연금보험사업의 총자산은 각각 1,435억달러 및 31억달러였다. 

2019회계연도에 PBGC는 단일고용주 및 복수고용주의 연금보험사업 총자산으로 각각 1,281억달러 및 29

억달러를 보고하였다.

PBGC는 단일고용주 사업과 복수고용주 사업 이렇게 두 개의 개별 연금보험사업을 운영 중이다. 단일고

용주 사업에는 2020회계연도에 약 2,350만명이 참여하였고(2019회계연도 참여인원은 약 2,470만명이었

음), 이 사업에 참여하여 2020회계연도에 중단되고 65세에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한 사람들의 최대 연 보증 

최대 수령금액은 $69,750이었다. 단일고용주의 최대 보증급여는 고용주 파산을 지원한 날 혹은 참가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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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한 날 등 수많은 요인들에 따라 달라진다. 2020회계연도에 진행된 사업의 수는 약 

23,200건이었다.

복수고용주 사업은 1,400여개의 보험사업에 약 10,900,000명이 참가하며, 연 최대 수령금액은 이 보험이 

적용되는 직업에 30년을 근무한 경우 $12,870이다. 복수고용주 사업 참가자의 최대 수령금액은 서비스에 

따라 다르고, 참가자의 근속연수가 30년 미만이면 더 낮고 30년 이상이면 더 많다. PBGC는 복수고용주 사

업이 2026년 기말까지 지급불능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2027 기말에는 그 가능성이 거의 확실할 것으

로 예상한다. 이 시점에 PBGC가 복수고용주 사업에 제공할 수 있는 재정지원은 사업에 따라 수령한 보험료

로 한정될 것이다. 자세한 정보는 PBGC 재무제표를 참고한다. 2021년 3월 11일에 대통령은 ‘2021년 미국 

구제계획법’에 서명하였다.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PBGC 보증 복수고용인 연금제도에 특별 

재정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두었다. 경영진은 현재 PBGC의 채무와 우발부채 정보공개에 관한 이 법률이 

미치는 영향(복수고용주 프로그램의 예상 파산일자를 포함)을 평가 중이지만, 현재로서는 그 영향을 합리적

으로 추정할 수 없다. 자세한 정보는 주석 29 – 후속사건을 참고한다.

FCSIC는 범시스템적 채무증권(Systemwide Debt Securities) 관련 원금과 이자의 적시 지급을 보장한다. 

범시스템적 채무증권은 영농신용은행(Farm Credit System Bank)의 일반 무담보 연대채무(unsecured joint 

and several obligations)이다. 범시스템적 채무증권은 미국 정부의 채무가 아니며 미국 정부가 보증하지 

않는다. ‘농업신용시스템에 관한 농업신용 분기보고서(Farm Credit Quarterly Information Statement of the 

Farm Credit)’에 보고되어 있는 대로 2020년 및 2019년 9월 30일 기준으로 미상환 범시스템적 채무증권 

금액은 각각 3,091억달러 및 2,829억달러이다. FCSIC가 제공하는 보험 역시 미국 정부의 채무가 아니며 

미국 정부가 보증하지 않는다. 현행법에 따라 FCSIC가 보험 가입되어 있는 범시스템적 채무증권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자금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영농신용은행들이 연대책임 아래 이를 지불할 의무가 있다. 

2020년 및 2019년 9월 30일 현재 FCSIC는 보험기금 (Insurance Fund) 잔액으로 각각 54억달러와 51억달러

를 보고하였다. 

FDIC는 은행과 저축조합(savings association)의 예금을 보증하며, 이로 인해 FDIC는 여러 위험에 노출된

다. FDIC의 보험대상 예금은 2020년 및 2019년 9월 30일 현재 각각 8조 9,266억달러 및 7조 7,369억달러이

다. 보험대상 예금이 증가한 주된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 통화기관과 재정기관 그리고 개인, 기업, 금융기

관 참가자들이 취한 여러 조치들이다. 

정부는 2020년 및 2019년 9월 30일 현재 각각 1,856억달러와 1,656억달러의 합리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우발부채를 보증한다.

PBGC는 2020년 및 2019년 9월 30일 현재 손실 발생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가능하다고 분류되는 민간부

문 단일고용주 및 복수고용주 확정급여형 연금제도에 관해 PBGC가 부담하게 될 수 있으나 재원 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총기득급여(unfunded vested benefits)로 각각 1,855억달러와 1,655억달러를 보고하였다. 

2020년 9월 30일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발생 가능한 단일고용주 관련 PBGC의 추정 위험노출 금액은 1,762

억달러이다.4) 단일고용주사업 우발부채가 215억달러만큼 증가한 주된 이유는 추정 노출위험에 사용된 이

자요인이 감소하고 채권 등급이 투자등급 미만이거나 신용점수가 낮은 회사들이 증가한 때문이다. 합리적

4) 단일고용주 제도에 관한 합리적으로 가능한 수준의 위험노출 추정금액은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측정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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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발생 가능한 복수고용주의 위험노출에 관한 PBGC의 2020회계연도 추정금액은 93억달러로 감소하였

다. 복수고용주사업 우발부채 위험이 15억달러 감소한 주된 이유는 더 이상 합리적으로 가능하다고 분류되

지 않는 세 개의 대형 사업을 정리한 영향 때문이다. 

FDIC는 잠재적으로 취약한 보험가입 실체들이 결국 파산할 경우 DIF에 추가 손실을 안길 수 있어 금융산

업에서 확인된 추가 위험에 대해 2020년 및 2019년 9월 30일 기준으로 1억달러를 보고하였다.

FASAB를 기준으로 보고하는 실체

보고실체 기말 기준으로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총 보험담보금액은 보유계약액(insurance in-force)으로 불

린다. 보유계약액은 특정일자 기준으로 해당 프로그램 관련 아직 만기가 되지 않은 총보험금액을 나타낸다. 

보유계약액은 부채로 간주되지 않는 만기가 되지 않은 보험금액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최대 노출위험과 동일한 손실이 발생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아래 표는 SFFAS No. 51 보험프로

그램에 따라 FASAB 기준을 적용하는 중요 보험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연결대상실체의 추정 보유계약액을 

제시한다.

2020년 및 2019년 9월 30일 기준 보유계약액

(단위: 10억달러) 2020 2019

보유계약액(Insurance In-force):

지니메이 - HUD ·············································································································· 2,117.7 2,092.8

미국신용협동조합 보험기금 - NCUA ··········································································· 1,400.0 1,200.0

국가홍수보험사업 - DHS ································································································· 1,338.9 1,330.0

연방 농작물보험 - USDA ······························································································· 127.0 109.0

지니메이는 MBS 및 기타 약정사항을 보증함으로 인해 여러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지니메이 MBS는 

FHA, 공영 및 원주민 주택공사(Public and Indian Housing), 농촌주택청(Rural Housing Service), VA가 보증

하는 모기지 론 담보부 증권이다. 따라서 미상환 MBS 관련 지니메이의 신용위험은 ‘주석 4 – 직접대출 및 

대출보증채권’ 섹션에서 언급한 보증에 의해 크게 경감된다.

NCUA가 운영하는 NCUSIF는 FCU(Federal Credit Union) 및 적격(qualifying) 주정부인가 신용조합(state- 

chartered credit unions)의 멤버지분(예금)을 보증한다. 2020년 9월 30일 현재 NCUSIF가 2,000억달러 증가

한 이유는 코로나19 관련 주식시장 변동성과 CARES Act를 통한 부양책, 실업률 감소, 경기회복, 크게 향상

된 개인저축률, 그리고 여러 금융기관의 채무 지불유예 등이다. NCUSIF는 각 멤버 계정의 잔액을 보증하며, 

표준 최대 보험금액은 250,000 달러이다. 

FEMA가 운영하는 NFIP는 교환거래 보험프로그램으로 간주되며, NFIP 규정을 따라 홍수피해를 입은 보

험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FEMA는 주요 홍수 관련 보험금 지급 프로그램이 재정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민간 재보험 및 자본시장의 재보험 담보금액을 보증한다. 

DHS 소속인 FEMA는 NFIP의 홍수보험금과 보험금청구 관련 비용을 지급할 목적으로 최대 304억달러를 

재무부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이러한 권한은 보험금과 비용 관련 기존의 채무를 지불하는 데 필요한 정도

로만 적용된다. 징수한 보험료는 보험금 지금과 채무 상환에 이용된다. 2020년 및 2019년 9월 30일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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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FEMA는 채무부에서 205억달러를 차입하여 99억달러를 아직 더 차입할 여력이 남아있다. 보조지원을 

받은 보험료(subsidized rate)를 기준으로 FEMA가 징수한 NFIP 관련 보험료는 채무 상환을 하기에 충분하

지 않다. FEMA는 현 보험료율 체계로는 보험료로 채무 상환에 충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없을 것이다.

USDA FCIC가 운영하는 연방 농작물보험사업(Federal Crop Insurance Program)은 단기거래 보험사업으

로 간주된다. 농작물보험은 자연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된 예상치 못한 수확률 혹은 가격 인하로 인한 영향

을 보증한다. 2020년 및 2019년에 농작물과 관련되어 시행 중인 보험이 약 110만건 존재하였다. 보험증권

은 허가를 득한 보험회사와 농민 간의 계약을 바탕으로 마련되며, FDIC는 허가를 득한 보험회사에 재보험

을 제공한다. 농작물보험은 농민이 매년 정해진 기한까지 취소를 하지 않는 이상 매년 자동 갱신된다. 

FCIC는 보험기금 금액이 FCIC의 의무를 이행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경우 언제라도 농림부장관에게 상품

신용공사 (Commodity Credit Corporation)의 기금을 차입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

다. 이러한 권한이 존재하지만, FCIC는 보고기간에 상품신용공사 기금을 요청하지 않았다. USDA는 보험료 

지원, 인도비용, 보험료를 초과하는 손실, 연구 및 인도비용을 커버하는 데 사용될 금액을 농작물보험사업

을 위해 영구적으로 무기한 책정하였다. 2020년 9월 30일 현재 FCIC의 미상환 채무는 없다. 

자세한 정보는 HUD, NCUA, DHS, USDA 재무제표를 참고한다.

‘2002년 테러위험 보험법(Terrorism Risk Insurance Act of 2002)’(개정법 포함)은 참여 보험회사가 테러

행위로 인해 야기되는 손실에 대해 보험을 마련하고 보험회사의 재무위험노출에 관해 연방정부에 지원장

치를 제공할 것을 의무화하는 TRIP을 마련하였다. 2001년 9월 11일 테러공격 이후에 제정된 이 법은 테러

위험으로 인해 시장에 야기될 수 있는 혼란에 대처하고, 테러위험에도 불구하고 상업 손해보험 및 재해보

험이 계속 유지되도록 지원하고, 민간시장이 테러사건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미래 손실을 흡수할 역량

을 기를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최근에 ‘2019년 테러위험 보험제도 재인가법(Terrorism Risk Insurance 

Program Reauthorization Act of 2019)’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TRIP이 인가되었다. 재무부장관이 

일단 해당 사건을 ‘테러행위’로 인정하면 TRIP에 따라 보험금 청구절차가 개시된다(DHS 및 미국 법무장관

과의 협의를 거침). ‘테러행위’가 인정될 경우, 보험회사는 관련 손실을 미국 정부로부터 상환 받을 수 있다. 

단, 보험회사가 지정 공제 가능 금액을 충족하여 총보험손실 기준(프로그램 트리거(Program Trigger))에 도

달하였음이 전제된다. 2020년 및 2019년 프로그램 트리거 금액은 각각 2억달러 및 1.8억달러였다. 프로그

램 트리거는 2027년에 프로그램이 만료될 때까지 매년 2억달러를 유지할 것이다. 보험회사의 공제 가능 

범위를 넘어서는 보험대상 손실은 보험회사와 미국 정부가 같이 부담한다. TRIP에는 상황에 따라 재무부가 

TRIP 아래 지불한 금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추가요금을 부담시켜 회수할 수 있는 의무적 권한과 재량적 권한

이 포함되어 있으며, 테러행위로 인정되는 사건으로 인해 발생되는 소송 관리를 위해 마련된 규정이 포함

되어 있다. 2020년 및 2019년 9월 30일 기준으로 TRIP에 의거하여 제기된 청구 건은 존재하지 않는다.

기타 우발부채

DOT, HHS 및 재무부는 아래의 기타 우발부채를 보고하였다. 

FHWA는 미국연방법전 제23편 제115(a)조항 및 미국연방규정집 제23편 제630.701조부터 제630.709조

에 따라 선급공사(advance construction)를 이용한 프로젝트를 승인할 권리로 인해 합리적으로 가능한 수

준의 우발부채를 갖는다. FHWA는 이러한 ‘선급공사’ 프로젝트에 대해 주정부에 최종 자금지원을 보증하기 

않기 때문에 이들 프로젝트 자금을 담보하지 않는다. FHWA에 이용 가능한 자금이 생길 때 주정부는 이러



159 ❙

연구 보고서 요약

부록 ②  별첨 (주요국 우발부채 주석 발췌)

한 프로젝트에 발생된 비용에 대해 변제를 신청할 수 있고 FHWA는 이러한 요청을 수락 혹은 거절할 수 

있다. 2020년 및 2019년 9월 30일 현재 FHWA는 이러한 방식으로 각각 687억달러 및 668억달러를 사전 

허가하였다. 의회는 이들 프로젝트에 대한 금액을 책정하지 않았고, 관련하여 어떠한 부채도 DOT 연결재무

제표에 발생되지 않는다. 

주정부가 현재 항소 중인 메디케이드 감사 및 프로그램 각하 건으로 인해 우발부채가 발생되었다. 2020

년 및 2019 9월 30일 현재 메디케이드 금액은 각각 37억달러 및 99억달러이다. 주정부는 HHS에 지불함으

로써 자금을 되돌려주거나 혹은 주정부에 제공할 향후 보조금을 축소함으로써 HHS가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반대로 주정부에 유리한 결정이 내려지면, HHS가 이 금액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 또한 주정부가 제기

한 비용의 정당성에 합리적인 의심이 존재할 때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하의 일부 상환금액이 연기된다. 최

종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주정부 비용에 관한 미해결 검토 건도 존재한다. 

재무부는 GSE(정부지원기업)의 미래 인출과 관련된 우발부채를 갖는다. 2020년 및 2019년 9월 30일 기

준으로 발생된 개연성 있는 미래 인출금액은 존재하지 않으며, 2020년 9월 30일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가능

한 수준의 미래 인출금액은 측정 불가능하다. 자세한 정보는 주석 9 – GSE(정부지원기업) 투자를 참고한다.

미국 정부가 조약이나 기타 국제협약에 참여함으로 인해 우발부채가 발생될 경우, 관련 보고실체는 우발

부채를 정하고 SFFAS No. 5의 지침을 따라 이를 재무제표 주석에 공개한다. 조약 및 기타 국제협약과 관련

된 자세한 정보는 주석 19 – 약정사항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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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호주 2020회계연도 정부 연결재무제표 주석 9A

주석 9A: 우발부채

우발부채는 미래사건에 의해 그 존재가 확인될 수 있는 과거사건에서 발생 가능한 의무 또는 

자산이다. 호주정부의 주요 우발부채는 다음을 포함한다.

배상, 보증 및 담보(Indemnity, guarantee, warranty)

배상(indemnity)은 호주정부가 타방 당사자의 손실 또는 피해의 위험을 수용하겠다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약속이다. 보증(guarantee)은 호주정부가 타방 당사자의 채무 불이행 또는 수행

의무 불이행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이다. 또한 보증은 특정한 미래의 조건이 충족된다면 

대여금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수반할 수도 있다. 담보(warranty)은 호주정부가 약정의 타방 

당사자에게 특정한 확약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이다. 

비법인 호주정부 보고실체는 호주정부를 대신한 배상, 보증 또는 담보의 충당부채와 관련하여 

PGPA법 제60조를 준수해야 한다. 금액이 3,000만호주달러 이상인 약정 또는 발생가능성이 

낮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약정은 반드시 내각, 국가안보위원회, 수상의 승인을 받거나 재무장

관의 서면결정문에 의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인 호주정부 보고실체는 법적으로 연방정부와 

분리되며 PGPA법 제61조에 명시된 규정에 의거 자신의 정당한 자격으로 행동할 수 있다.

다음은 수량화할 수 있는 배상, 보증 및 담보의 변동을 조정한 표다.

(단위: 백만호주달러) 일반정부 호주정부

2020 2019 2020 2019

기초잔액(7월 1일) 42,162 39,021 43,061 40,261

증가 2,777 2,628 3,043 2,771

재측정 167 556 198 285

손실정리 부채 (18) - (18) -

만료 (13) (43) (493) (256)

6월 30일 현재 45,075 42,162 45,791 43,061

위 내용에 추가하여 연방정부는 다수의 배상, 보증 및 담보 약정을 체결하였다. 동 약정에 

대한 노출은 신뢰성 있게 정량화할 수 없으며 일부는 보증의 범위가 무한정이다. 다음은 수량화

할 수 없는 주요 배상, 보증, 담보 및 관리 포트폴리오를 열거한 표다. 각 우발부채에 대한 

세부사항은 해당 포트폴리오 중앙관서 및 보고실체의 연차보고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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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화할 수 없는 배상, 보증 및 담보 관리 포트폴리오

테러 관련. 호주 재보험회사 ARPC(Australian Reinsurance Pool Corporation)

는 2003년 테러보험법(Terrorism Insurance Act 2003)에 따라 테러사건(Declared 

Terrorism Incident) 으로부터 발생하는 상업용 부동산 및 관련 업무중단손해

에 대한 테러재보험제도를 운영한다. 호주정부는 민간부문의 재보험 잔액이 

100억호주달러를 넘는 경우 한도 초과분에 대한 재재보험 수재를 보증한다. 

아울러 호주정부는 해외 테러로 희생된 호주국민에게 재정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인 AVTOP(Australian Victims of Terrorism Overseas Payment Scheme)을 

운영한다.

재무부/내무부

의료 배상. 호주정부는 2002년 연방의료손해보상보험법(Medical Indemnity 

Act 2002 ) 및 2010년 조산원 배상(연방정부 보험료)제도법(Midwife 

Professional Indemnity (Commonwealth Contribution) Scheme Act 2010)에 

따라 잠재적 부채에 대한 손실을 보전한다. 또한 호주정부는 합의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 또는 보건의료제품(혈액제품과 백신 포함) 제공과 관련하여 발

생한 이상사례에 대해 보건의료기관의 손실을 보전한다.

보건

수량화할 수 없는 배상, 보증 및 담보 관리 포트폴리오

주둔지지원･복지 서비스 및 이민자수용소 서비스. 호주정부는 호주 지역심사

센터의 주둔지지원･복지 서비스 제공자 및 이민자수용소 서비스 제공자와 책

임제한계약 체결을 위해 협상하였다.

내무부

중소기업(SME) 담보제도 호주정부는 대주의 여신제공 의지와 능력을 강화하

고 중소기업이 코로나19 위기에도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기금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고자 적격 대주에게 담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유자격 대

주들은 중소기업에 최대 25만호주달러의 담보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SME 담

보제도의 상한액은 200억호주달러다.

재무부

자산 매각, 심사 및 기타 약정과 관련하여 연방정부를 지원하는 주무관 및 국

장. 호주정부는 자산 매각, 심사 및 기타 약정과 관련하여 연방정부를 지원하

고자 성실하게 활동하는 부처 국장, 위원, 자문, 주무관 또는 직원에게 수시로 

담보, 약속 및 배상을 제공하였다.

여러 부처



❙ 162

우발부채 관리개선 방안

Contingent Liability Management in the Public Sector

그 외에도 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호주정부 재무상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우발부채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유의하지만 발생 가능성은 낮은 배상, 보증 및 담보 관리 포트폴리오

금융청구권제도 - 예금. 금융청구권제도는 1959년 은행법(Banking Act 

1959 )에 따라 인가되었으며 최대 25만호주달러까지 공인예금수취기관 예

금을 보증한다. 2019년 12월 31일 최종 추정 당시 금융청구권제도에 따른 

적격 보증 예금은 약 9,500억호주달러였다(2018년 12월 31일: 9,200억호

주달러).

재무부

금융청구권제도 - 보험. 보험계약자보상기금(Policyholder Compensation 

Facility)은 1973년 건강보험법(Insurance Act 1973)에 따라 의무불이행 일반

보험자를 상대로 하는 적법한 청구에 대해 유자격 수혜자에게 보험금을 지

급할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재무부

호주정부는 NBN Co.가 텔스트라(Telstra) 및 옵터스(Optus)에 대해 지는 금융의무와 관련하여 

가능성이 낮지만 유의한 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더 자세한 사항은 호주 연방정부 2019-20 

인프라･교통･지역개발･커뮤니케이션부(Department of Infrastructure, Transport, Regional 

Development and Communications) 연차보고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외 가능성이 희박한 

보증과 배상은 본 공시에서 제외하였다.

미불입 지분 및 출자금

호주정부는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다자간투자담보기구(MIGA) 

및 아시아개발은행(ADB)에 미불입 출자금을 보유 중이다. 다음은 미불입 지분 및 출자금의 

변동을 조정한 표다.

(단위: 백만호주달러) 일반정부 호주정부

2020 2019 2020 2019

기초잔액(7월 1일) 19,772 18,770 19,844 18,839

재측정 428 1,002 429 1,005

6월 30일 현재 20,200 19,772 20,273 19,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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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 및 소송

호주정부의 다양한 보고실체는 언제든 클레임과 소송의 대상이 되어 재판 또는 기타 절차에 

계류될 수 있다. 대부분의 호주정부 보고실체는 호주정부 일반보험기금, 즉 컴커버(Comcover)

를 통해 보험에 부보되어 있다. 다음은 수량화할 수 있는 클레임 및 피해 우발부채의 변동을 

조정한 표다.

(단위: 백만호주달러) 일반정부 호주정부

2020 2019 2020 2019

기초잔액(7월 1일) 133 122 136 126

증가 150 78 152 79

재측정 146 - 146 (1)

손실정리 부채 (216) (2) (216) (3)

만료 (7) (65) (7) (65)

6월 30일 현재 206 133 211 136

그뿐만 아니라 연방정부는 클레임이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거나 비용이 확실치 않아 그 위험 

노출을 신뢰성 있게 정량화할 수 없는 클레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018년 아동성학대범죄피해보상법(Institutional Child Sexual Abuse Act 2018)에 의거 아동성

학대피해자보상제도(National Redress Scheme)가 2018년 5월 23일에 국왕의 재가를 받아 

2018년 7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아동성학대피해자보상제도는 제도적 아동성학대 피해자에

게 상담/심리치료 서비스, 책임기관의 직접적인 개인응답 및 현금지급 보상을 제공한다. 현재

로는 이 제도에 따른 원가를 수량화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인도네시아로 수출되는 호주 육류에 대해 201년 6월 7일 취해진 일시적 수출중지로 인한 손실

에 대해 호주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 법원은 2020년 6월 2일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호주정부는 이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집단소송 구성원의 피해 규모 및 

현재 진행 중인 청구는 여전히 법원에 계류 중인 사안이다.

각 우발부채에 대한 세부사항은 해당 포트폴리오 중앙관서 및 보고실체의 연차보고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 164

우발부채 관리개선 방안

Contingent Liability Management in the Public Sector

복원 및 오염제거

호주정부는 가끔 환경적 우려 및 관련 우려의 잠재력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는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다. 만약 그런 경우라면 복원의 규모, 성격 및 추정비용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 시 심층적인 

검토가 뒤따를 수 있다. 호주정부는 이러한 부동산 복구 추정비용에 대해 재정에서 충당부채를 

계상하였다. 복원 및 오염제거 지역 가운데 잠재적 원가를 정량화할 수 없는 것으로는 국방부 

소유 부동산, 호주수도준주(Australian Capital Territory) 정부와 체결한 구공댐(Googong 

Dam) 리스약정 및 마라링가(Maralinga)의 영국핵실험지에 대한 우발부채가 있다.

호주정부는 또 자원개발에 따른 사건, 사고 이후의 관리 및 처리와 관련하여 여러 건의 배상 

또는 기타 담보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사건, 사고에는 액체연료 긴급사태, 선박의 해양오염, 

고르곤(Gorgon) 액화천연가스(LNG) 및 이산화탄소 저장 프로젝트의 이산화탄소 누출로 인한 

잠재적 사고 등이 있다.

기타우발부채

RBA는 호주의 바젤Ⅲ 유동성 기준서 이행의 일환으로 유자격 공인예금수취기관(ADI)과 유동

성공여약정(CLF)을 체결한다. CLF는 특정 조건에서 RBA와의 재구매약정에 따라 ADI에 자금 

공여를 약속한다. CLF는 바젤Ⅲ에 명시된 대로 ADI의 유동성 요건 충족을 지원하고자 설립되었

으며 CLF의 공급이 가능했던 이유는 호주의 경우 고품질 유동자산의 공급이 다른 주요국에 

비해 더 적었기 때문이다.

다음은 CLF 및 기타 수량화 가능 우발부채의 변동을 조정한 표다.

(단위: 백만호주달러) 일반정부 호주정부

2020 2019 2020 2019

기초잔액(7월 1일) 6,550 6,448 224,538 229,759

증가 1,291 824 1,295 824

재측정 41 274 (16,765) (5,049)

손실정리 부채 - (32) - (32)

만료 (1,622) (964) (1,622) (964)

6월 30일 현재 6,260 6,550 207,446 224,538

그 밖에도 몇몇 회계실체들은 종업원 간접비 과소납부와 관련하여 수량화할 수 없는 우발부채

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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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뉴질랜드 2020회계연도 정부 재무제표 주석 26

주석 26: 우발부채와 우발자산

우발부채는 다음을 포함한다.

 특정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

 재무제표에 기록할 수 있을 정도의 측정 신뢰성을 보증할 수 없는 현재의 부채(계량화불가능부채).

일반적으로 우발부채는 보증과 배상, 법률적 분쟁과 클레임 및 미납입자본으로 구성된다. 정부

가 예상하는 우발부채는 운영 및 재정상태표 위험의 혼합체이며 실현될 수 있는 규모와 가능성

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우발부채가 실현되거나 그 금액이 부채로 기록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신뢰성이 

있을 경우 이는 운영수지와 순자산을 감소시키고 중앙정부 순채무를 증가시킨다. 하지만 일부 

예비비(예: 미납입자본)의 경우, 부정적인 영향은 중앙정부 순채무에 국한될 것이다.

우발자산은 과거의 사건으로부터 발생했으나 자산의 금액 또는 그것이 실현될 것인지 여부가 

특정 사건 발생 시까지 확인되지 않는 잠재적 자산이다.

뉴질랜드 정부는 2,000만뉴질랜드달러를 초과하는 우발부채와 우발자산을 별도로 공시하였

다. 2,000만뉴질랜드달러 미만의 수량화 가능 예비비는 “기타계량화가능(other quantifiable)” 

합계에 포함시켰다. 일부 예비비는 수량화할 수 없으며 이처럼 수량화가 불가능한 우발부채와 

우발자산에 대해서는 그것이 중요하지만 가능성이 낮지 않은 경우에는 2020년 6월 30일자로 

공시하였다. 뉴질랜드 GAAP에 따른 의무가 있을 경우에는 그 금액을 재무제표에 인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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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부채

실제

2020. 6. 30.

 (단위: $m)

2019. 6. 30.

 (단위: $m)

계량화가능우발부채

미납입자본 8,384 8,245

보증과 배상 263 190

법적절차 및 분쟁 491 734

기타계량화가능우발부채 485 488

계량화가능우발부채 합계 9,623 9,657

재원별

중앙정부: 9,453 9,175

공공기관 89 392

공기업 210 191

부문간 내부거래 제거 (129) (101)

계량화가능우발부채 합계 9,623 9,657

뉴질랜드 정부는 우발부채와 우발자산을 우발사태가 명백한 시점 또는 현재의 부채를 재무제표

에 기록할 수 있을 정도의 신뢰성으로 측정할 수 없는(수량화불가능부채) 시점에 보고하였다. 수
량화불가능부채를 포함한 우발부채는 손실정리 가능성이 낮지 않은 시점에 공시하였다. 우발자
산은 효익 실현 가능성이 있을 때 공시하였다.

미납입자본

아래에 열거한 국제기구의 회원국인 뉴질랜드는 글로벌 금융안정과 경제안정을 보증하기 위

한 다자적 접근법에 대한 약정의 일환으로 특정 기관에 지분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자본을 

납입한다. 일반적으로 (납입된) 자본은 회원국을 위해 추가적인 차관 기금을 조정하는 데 사용

되거나 쿼터 출연금의 경우 회원국에 직접적으로 차관 재원을 공급한다. 뉴질랜드를 비롯한 

여러 공여국들의 자본출자는 “납입자본금”과 “요구불자본금 또는 약속어음”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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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2020. 6. 30.

 (단위: $m)

2019. 6. 30.

 (단위: $m)

아시아개발은행 3,315 3,216

국제통화기금 - 약속어음 2,058 2,145

국제부흥개발은행 1,724 1,654

국제통화기금 - 차입약정 693 660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575 551

기타미납입자본 19 19

미납입자본 합계 8,384 8,245

아시아개발은행(ADB)

뉴질랜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사회개발 촉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ADB의 지역 창립회

원국 가운데 하나다.  뉴질랜드는 지역 회원국이지만 공여국의 일원으로서 ADB에서 자금을 

차입할 권리는 없다. 따라서 뉴질랜드는 비지역 회원국과 유사한 지위를 가지며 오직 ADB의 

요구에 따라 ADB 자원에 출연한다. 

IMF 약속어음

뉴질랜드는 IMF 출연금을 일부 현금, 일부 약속어음(미납입자본)으로 납입한다. IMF가 자금거

래계획(Financial Transaction Plan, FTP)에 따라 차입국에 차관을 제공할 때 이 납입자본과 

미납입자본의 비중은 바뀐다. 약속어음은 엄밀히 따지면 “청구 즉시 지불(at call)”되는 것이지

만 이를 청구하기 위한 실제 능력에는 유의한 제한이 있고 지급청구 금액 또는 시기에 대한 

현실적인 추정치기 없기 때문에 약속어음은 우발부채로 취급된다.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IBRD는 세계은행그룹(World Bank Group)을 구성하는 주요 차관제공기관이다. 뉴질랜드는 

다른 188개국과 함께 세계은행그룹의 회원국이자 주주다. 지분비율은 해당 국가의 경제규모와 

국제자본시장에서 IBRD의 차입 활동을 지원하는 자본출자금액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뉴질

랜드는 회원국으로서 IBRD가 필요로 하는 만큼만 자본을 출연한다.

IMF 차입약정

국제금융위기 발생시 IMF의 대응능력을 지원하기 위해 IMF 기금이 조성된다. IMF 차입약정은 

불확실한 촉발사건의 발생 및 IMF의 기금 요청에 따라 좌우되므로 이것은 우발부채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뉴질랜드는 AIIB의 지역 창립회원국 중 하나다. AIIB는 중국이 주도하는 다자개발은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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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역내 인프라투자의 격차 해소를 그 목적으로 한다. AIIB 기금은 불확실한 촉발사건의 

발생 및 AIIB의 기금 요청에 따라 조성된다.

보증과 배상

보증(Guarantee)은 보증인이 타방 당사자의 채무에 대해 제공하거나 타방 당사자의 지급불능 

발생 시 해당 당사자의 의무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제공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속

이다. 일반적으로 보증은 대금지급에 관한 것이나 서비스 이행을 요구할 수도 있다.

배상(Indemnity)은 배상의무자가 타방 당사자가 입을 지 모르는 손실 또는 피해의 위험을 수용

하고 특정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타방 당사자의 책임을 면제할 것을 보증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속이다. 

실제

2020. 6. 30.

 (단위: $m)

2019. 6. 30.

 (단위: $m)

뉴질랜드 수출신용보증 127 109

OECD 종업원급여 지분 44 29

에어뉴질랜드 신용장 및 이행보증 34 31

기타 보증 및 배상 58 21

보증 및 배상 합계 263 190

뉴질랜드 수출신용보증

뉴질랜드 수출신용관리국은 뉴질랜드 수출자의 위험관리 및 전 세계에 걸친 무역기회 자본화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보증제품을 제공한다. 정부는 제3자에 대한 의무를 보증하며 이러한 의무는 

민간부문 시설의 생산능력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OECD 종업원급여 지분

뉴질랜드는 OECD 회원국으로서 OECD가 정한 연금, 보건의료에 대해 종업원급여채무의 비례

책임을 갖는다. OECD는 동 채무의 측정치를 OECD 재정상태표에 53억 9,600만유로(€)로 증액

하였다(이 액수 중에서 4,400만뉴질랜드달러가 뉴질랜드의 미적립 지분임). 이 책임이 언제 

촉발될 것인지 또는 실제로 촉발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에어뉴질랜드 신용장 및 이행보증

신용장은 주로 여객수수료 및 공항착륙료에 대해 개설된다. 신용카드 채무에 대한 보증도 있다. 

이행보증은 주로 엔지니어링 계약에 대해 제출된다.

법적절차 및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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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절차 및 분쟁에 대한 계량화가능우발부채 금액은 이자를 비롯하여 이러한 소송에서 패했

을 때 청구될 수 있는 비용을 제외하고 표시하였다. 아래에 표시한 금액은 장차 발생할지 모르

는 최대비용이며 이는 청구의 타당성 또는 지급 판정금액의 추정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실제

2020. 6. 30.

 (단위: $m)

2019. 6. 30.

 (단위: $m)

조세소송절차 189 134

키위 궤양병 Psa-V 93 93

뉴질랜드교통청 - 계약분쟁 80 385

보건부 - 계약분쟁 47 31

교육부 - 계약분쟁 26 23

에어뉴질랜드 소송절차 25 -

기타 법적절차 및 분쟁 31 68

법적절차 및 분쟁 합계 491 734

조세소송절차

납세의무자는 분쟁과정 이후 부과된 과세에 동의하지 않을 때 그 결과에 불복하여 조세심사국 

또는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우발부채는 IRD가 그러한 사건과 관련하여 계상하

는 최대 부채를 나타낸다.

키위 궤양병 Psa-V

뉴질랜드의 수확 후 운영업체(post-harvest operator)인 시카(Seeka Limited)는 키위궤양병 

‘Psa-V’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뉴질랜드 일차산업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시카는 

2016년 9월에 피해명세를 첨부한 통지서를 제출하였고 동 업체가 주장하는 손실액은 9,300만

뉴질랜드달러였다. 일차산업부는 배상청구를 방어하였다. 뉴질랜드 고등법원은 2018년 6월 

27일에 일차산업부가 시카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시카는 일차산

업부가 안전배려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판시한 고등법원의 결정에 교차항소하였다. 항소법원은 

동 교차항소를 기각하였다. 시카는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상고를 허가하였다. 이 우발부채 9,300만뉴질랜드달러는 일차산업부가 동 사건에 대해 부담하

는 최대 부채를 나타낸다. 

뉴질랜드교통청 - 계약분쟁

법적절차와 분쟁은 국도 건설과 유지보수 및 기타 계약분쟁과 관련하여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나타낸다. 아울러 뉴질랜드교통청과 그 계약자 사이에 쌍방간의 분쟁에서 초래될 기술적, 상업

적 문제에 대해 정기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건부 - 계약분쟁

법적절차 및 분쟁은 주로 병원 건설계약 분쟁과 관련하여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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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부는 쌍방간의 분쟁에서 초래될 기술적, 상업적 문제에 대해 보건부 계약자들과 정기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다.

교육부 - 계약분쟁

법적절차 및 분쟁은 주로 법에서 정한 교육부 역할의 이행과 관련하여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나타낸다.

에어뉴질랜드 - 법적절차

뉴질랜드고용법원(Employment Court)이 2020년 4월에 내린 결정은 에어뉴질랜드가 2003년 

휴가법에 의거 제3자에 대한 수급권을 계산하고 단기인센티브제도에 따라 지불금을 처리한 사건

과 관련이 있다. 해당 제3자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에어뉴질랜드의 임의적인 단기인

센티브제도 지불금 관련 입장은 항소법원의 공판 및 판결 이후에 정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판결

에 이르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뉴질랜드고용법원의 추론이 인정되어 

에어뉴질랜드의 단기인센티브제도에 적용된다고 결정될 경우, 앞서 6년간의 의무와 관련하여 

약 2,500만뉴질랜드달러의 부채가 발생할 것이다.

기타계량화가능우발부채

실제

2020. 6. 30.

 (단위: $m)

2019. 6. 30.

 (단위: $m)

미청구휴면예금 183 174

일차산업부 - 보나미아 오스트레(Bonamia ostreae) 
(주: 납작굴에 기생하는 전염성 기생충) 

132 138

트랜스파워 - 경제적 이익 80 2

에어뉴질랜드 파트너십 70 155

기타우발부채 20 19

기타우발부채 합계 485 488

미청구휴면예금

1971년 미청구휴면예금법(Unclaimed Money Act 1971)에 따라 회계실체들(예: 금융기관, 보험

회사)은 6년 이상 미청구 휴면예금을 IRD로 귀속시켜야 한다. 해당 자산은 본인 확인을 거쳐 

예금주에게 지급된다.

일차산업부 - 생물안전법에 따른 보상

1993년 생물안전법(Biosecurity Act 1993) 제162A조는 정부의 생물체 관리 또는 근절을 위한 

권한 행사로 인해 개인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개인의 재산상 피해, 재물 파손 또는 개인의 재화 이동제한에 따른 검증 가능한 손실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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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보상금 지급의 가능성이 있다. 일차산업부의 고시에 따르면 완두콩 바구미, 보나미아 오스트

레, 카우리 다이백병(kauri dieback), 기타 침입외래종에 대한 대응조치로 농가가 피해를 입었을 

때, 또한 격리검역장(Post Entry Quarantine)이라고 알려진 시설의 대응조치에 따라 식물 모종

이 파손된 경우에는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업계와의 논의에 따라서는 IBD(Infectious Bursal 

Disease) 바이러스 피해에 따른 청구도 예상된다. 이러한 청구를 수량화할 수는 있지만 충당부

채 인식을 위한 평가요건을 충족하지는 않는다.

트랜스파워(Transpower New Zealand Limited) - 경제적 이익

트랜스파워는 주주에게 귀속된 경제적 손익과 고객에게 귀속되는 경제적 손익을 분석하는 경제적 

가치(EV) 체계 내에서 수익설정방법을 운영한다. 뉴질랜드통상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트랜스파워

는 규제관리기간 2(Regulatory Control Period 2)의 마지막 시점에 고객 잔액을 의무적으로 고객

에게 이전해야 하거나 아니면 고객으로부터 잔액을 청구받는다. 트랜스파워의 우발부채는 2020

년 6월 30일 현재 EV 계정의 잠정적인 잔액을 포함한다. 이 잔액은 2020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1일까지 5년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될 예정이다.

에어뉴질랜드 파트너십

에어뉴질랜드그룹은 프랫앤휘트니(Pratt and Whitney)와 파트너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로

써 에어뉴질랜드는 크라이스트처치 엔진 센터(CEC)의 지분 49%를 보유하게 되었다. 계약 조건

에 따라 양 당사자간에는 몇 가지 공동 부채가 존재한다. 한편, 우발부채는 에어뉴질랜드의 

CEC 부채 지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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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화불가능우발부채

재무제표상의 수량화불가능우발부채는 배상, 법률적 분쟁 및 기타우발부채 범주에서 보고한 

수량화할 수 없는 우발부채를 열거한다. 단, 발생 가능성이 희박한 우발부채는 제외한다.

배상

배상은 배상의무자가 타방 당사자의 잠재적 손실 또는 피해의 위험을 수용하고 특정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타방 당사자의 책임을 면제할 것을 보증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속이다.

본 재무제표의 연결 대상 회계실체에 대해서는 특정 손실로부터 해당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손실을 보전해준다. 만약 이러한 배상을 정리하여 개별 실체의 손실을 보상하게 된다면 중앙정

부의 비용과 순채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운영수지와 순자산의 합계는 배상 

그 자체에 의해서는 영향을 받지 않고, 차라리 그보다는 손실을 보전받은 조직이 발생시킨 

구체적인 손실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다.

손실을 보전받는 

당사자
배상 증서 손실을 보전받는 행위

컨택트 에너지
(Contact Energy 
Limited)

컨택트 에너지의 미지급 
대지권 및 
와이라케이(Wairakei) 
지열발전소 자산권을 전액 
청산하기 위해 컨택트 
에너지와 서명한 다수의 문서

동 문서는 타방 당사자의 태만 또는 과실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해당 당사자 자산의 특정 손실 위험을 
보전할 목적으로 컨택트 에너지에 대해 두 건의 
상호배상 조항을 둠.

지진위원회(EQC) 1993년 지진위원회법 제16조 1993년 지진위원회법 규정에 따라 정부는 EQC가 
재무부장관이 정한 조건으로 금융부채를 담보할 수 
있도록 EQC 자산의 결손을 보전해야 함.

제네시스에너지
(Genesis Energy 
Limited)

제네시스에너지의 
테카포(Tekapo) A 및 B 
발전소 인수

운영 지역권을 전제로 호수바닥과 강바닥에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손실을 보전.

보안판사, 치안판사 
및 
소액분쟁재판소 심판
관

2016년 지방법원법 제50조, 
1957년 치안판사법 제4F조 
및 1988년 소액분쟁재판소법 
제58조

판사와 심판관의 판결이 관할권 범위를 벗어남에 
따라 그 결과로 해당 판사와 심판관이 입는 피해와 
비용. 단, 고등법원의 승인을 전제로 함. 즉, 하급심이 
단지 선의에서 관할권 범위를 초과 하였으므로 
판사의 손실은 보전되어야 한다고 고등법원이 
판결해야 함. 

마우이 파트너스
(Maui Partners)

천연가스 매장량 정보와 
관련하여 마우이 파트너스와 
체결한 비밀유지계약

계약위반에 따라 발생하는 일체의 손실

뉴질랜드알루미늄
제련소와 코말코
(Comalco)

현재 인버카길(Invercargill)의 
타 지역에 보관되어 있는 
알루미늄 드로스(dross)와 
관련하여
2003년 11월과 2004년 2월에 
재무부장관이 체결한 
배상계약

관련 당국의 요구로 알루미늄 드로스를 타 지역으로 
이동, 폐기할 때 발생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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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지방당국
(New Zealand Local 
Authorities)

2002년 민방위긴급조치법 
제39조 - 민방위비상관리계획

민방위비상관리계획 지침(‘지침’)에 의하면 
지방당국은 장관의 승인이 있을 시 지방 또는 국가 
비상급 사태로 인해 발생한 특정 종류의 대응비용 및 
복구비용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 받음. 이 
지침의 승인 및 공표 책임자는 
민방위비상관리청장임.

손실을 보전받는 

당사자
배상 증서 손실을 보전받는 행위

뉴질랜드철도공사
(New Zealand 
Railways 
Corporation)

1990년 재정법 제10조 뉴질랜드철도공사의 모든 부채와 스왑의무를 보증함.

뉴질랜드교통청
(NZTA)

1989년 공공재정법 
제65ZD조에 따른 배상증서

마오리 청구(Māori Claim) 또는 자연재난사건(Natural 
Disaster Event)의 지급불능, 트랜스미션 
걸리(Transmission Gully) 국도와 
푸호이(Pūhoi)-워크워스(Warkworth)간 
국도건설사업계약의 만료 시 계약자에게 지급할 
보상금 등, 추가적인 지급금과 관련하여 NZTA의 
손실을 보전함.

준비은행 구상채권의 
대규모자산매입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배상을 위해 정부가 
준비은행에 제공하는 
손실보증증서

2020년 3월, 정부는 준비은행의 구상채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손실을 보증하기로 합의함. 
2020년 5월에는 보증 규모가 증가함.

캔터베리지진피해
복구공사
(SRES)

배상증서 SRES는 캔터베리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AMI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
하지만 일부 청구 건은 정상적인 내부절차 또는 
외부의 조력

(예: 중재)을 통한 보험금 지급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SRES는 특정 소송과 관련하여 2018년 9월 
25일에 배상증서를 제공받음.

뉴질랜드합성연료공
사-와이타라 
폐수배출 배상

뉴질랜드합성연료공사(Synfu
el)의 공장과 운영권을 
뉴질랜드액화연료 
투자공사(NZLFI)에 
매각(1990년)

정부는 와이타라(Waitara) 육류가공공장 지역의 
폐수처리시설과 관련하여 정부와 보스윅-CWS(및 그 
이후의 소유권자)간에 체결한 배상증서의 효익과 
의무를 NZLFI로 이전함. 정부는 NZLFI로부터 
면책보증(역보증)의 효익을 획득하였고 그 이후에 이 
보증을 메타넥스 모투누이(Methanex Motunui 
Limited)로 이전함.

웨스트팩(Westpac)
뉴질랜드리미티드
(New Zealand 
Limited)

국내거래금융서비스 
표준약관

정부와 웨스트팩뉴질랜드리미티드 사이에 2015년 
9월 24일 체결된 거래금융서비스약관 정부는 다음 
항목에 대해 웨스트팩 뉴질랜드리미티드의 손실을 
보전함.

 정부를 대신하여 발행된 신용장에 따라 
웨스트팩뉴질랜드가 지급한 금액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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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청구 및 절차

현재 정부를 상대로 수많은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이다. 하지만 이러한 소송 중 대다수는 정부

가 패소할 가능성이 낮으며 설사 정부가 패소하더라도 그 영향이 2,000만뉴질랜드달러를 초과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 점을 감안하여 모든 소송을 개별적으로 공시하지는 않았다. 

개별 공시가 이루어진 청구는 비록 수량화할 수는 없지만 비용 면에서 2,000만뉴질랜드달러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

사고보상공사(ACC) 소송

ACC가 연루되는 소송은 주로 ACC가 내린 업무적 의사결정에 대해 법적 검토 및 상소절차를 

통해 이의가 제기된 것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분쟁은 제기된 소송의 쟁점을 기반으로 하며 

ACC의 능동적인 소송관리는 분쟁 중인 쟁점의 본안에 따라 합의 아니면 방어가 될 것임을 

의미하므로 우발부채가 발생한 것은 없다. ACC 이사회는 아직 처리되지 않은 항소의 해결이 

ACC의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며 따라서 정부 입장에서도 그다지 의미

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수산양식소송 합의

2004년 마오리양식업피해소송합의법(Māori Commercial Aquaculture Claims Settlement Act 

2004)에 따라 정부는 해당 지역의 이위(Iwi: 부족)에게 향후 수산양식업 성장가치의 20%에 

해당하는 충당부채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 약속은 현재 진행형이며 미래까지 연속되는 

합의라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다. 뉴질랜드의 양식업은 성장 추세에 있어 이 지급의무는 증가

할 예정이다. 이위는 협상 과정에 따라 합의금을 현금으로 받거나 아니면 어업권 또는 두 가지

의 조합 형태로 수령할 수 있다. 따라서 청산 금액과 시기는 이 부문의 성장 및 어떤 합의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므로 잠재적 의무를 신뢰성 있게 추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른다.

캔터베리 보험 분쟁

캔터베리지진피해복구공사(SRESL)는 사업 수행의 일환으로 배상청구 합의와 관련하여 수시로 

법적 청구 및 분쟁에 대한 통지서를 수령하고 있다.

 다음을 원인으로 제3자에게 발생한 특정 비용, 
피해 및 손실

  - 미인가, 위조 및 변조 지급지시

  - 미인가 또는 부정확한 자동이체 지시

  - 정부를 수취인으로 하는 대신 제3자를 수취인으로 
하여 잘못 발행한 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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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7일, 뉴질랜드 항소법원은 SRESL이 2019년 8월 16일자 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였다. 판결의 주문은 크라이스트처치 지진 배상청구의 합의와 관련하여 

도드씨 부부(Mr and Mrs Dodds)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이었다. 2020년 9월 22일, 재무부

장관은 정부가 항소법원의 결정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하였다. 항소법원 결정의 원칙

을 통보받은 정부와 SRESL은 도드씨 부부와 비슷한 입장을 가진 다른 보험계약자에 대응하고

자 노력 중이다. 정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시점에는 어떠한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 현재 

정부 계정에 발생할 의무는 수량화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 이유는 각 보험계약자의 

개별적 상황에 따라 사안별로 항소법원 결정의 적용가능성을 평가해야 하기 때문이다. 

2018년 5월 29일에 SRESL을 상대로 집단대표소송이 제기되었다. 정부와 SRESL은 이 배상청구 

사건을 방어하는 중이며 현재로서는 결과의 범위를 신뢰성 있게 수량화할 수 없으므로 재무제

표에 소송 결과에 대한 충당부채를 계상한 것은 없다. 이 소송의 결과로 나타나는 추정 잠재 

의무는 그 불확실성이 크다.

키위 궤양병 Psa-V

125 페이지에 언급한 시카(Seeka Limited)의 배상청구와 관련하여 스트래보스키위(Strathboss 

Kiwifruit Limited)가 대표하는 약 210개 키위농가는 자신들이 입은 키위궤양병, Psa-V의 생물안

전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 뉴질랜드 일차산업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2018년 

6월 27일, 고등법원은 일차산업부가 스트래보스와 심판청구인에게 안전배려의무를 진다고 

판결하였다. 항소법원은 이 고등법원의 결정을 번복하여 일차산업부가 스트래보스와 심판청구

인에게 안전배려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스트래보스는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

법원에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이 상고를 허가하였다. 손실의 규모는 고등법원의 2심에서 결정

될 것이므로 뉴질랜드 일차산업부는 스트래보스의 배상청구를 수량화할 수 없다. 대법원이 

일차산업부가 법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지 않는 한 2심 재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배상청구 액수의 수량화는 불가능하다.

일차산업부 - 생물안전법에 따른 보상

1993년 생물안전법(Biosecurity Act 1993) 제162A조는 정부의 생물체 관리 또는 근절을 위한 

권한 행사로 인해 개인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개인의 재산상 피해, 재물 파손 또는 개인의 재화 이동제한에 따른 검증 가능한 손실에 대해서

는 보상금 지급의 가능성이 있다. 뉴질랜드 일차산업부는 피해업계로부터 마이코플라즈마 보

비스(Mycoplasma Bovis) 감염의 정부 대응 이후 그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것이라는 통지를 

받았다. 일차산업부는 1993년 생물안전법에 따른 정부의 조치 결과 발생한 시간손실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이코플라즈마 보비스 감염에 기인한 우발부채는 수량화할 수 

없다.

와이탕이 조약 배상청구

1975년 와이탕이 조약에 따라 모든 마오리는 과거에 수용당한 토지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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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고 와이탕이 재판소(Waitangi Tribunal) 설치와 조약의 원칙에 대한 반소(counteraction)
를 제기할 수 있다. 와이탕이 재판소에서 배상청구가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결할 경우 정부는 

피해자에 대한 배상조치에 들어가라는 권고를 받을 수 있다. 와이탕이 재판소는 정부가 공기업, 

대학, 와낭가 또는 NZIST에 양허한 토지와 관련하여 정부를 구속하는 권고 또는 1989년 국공유

지산림자산법(Crown Forest Assets Act 1989)의 적용을 받는 권고를 내릴 수 있다. 

때로 마오리 심판청구인들은 상급법원을 통해 배상청구의 해결을 모색하기도 한다. 그와 같은 

상급심 항소의 성공적인 방어에 실패할 경우 역사적 조약에 관한 부채로 귀결되며 그 액수는 

현재 예상되는 범위를 초과할 수 있다.

와카투(Wakatu)

뉴질랜드 정부법률사무소는 뉴질랜드 정부의 권한으로 와카투 토지 소유주 대 법무장관 사건

(Proprietors of Wakatu v Attorney-General)(CIV 2010-485-181)에서 법무장관을 대리한다. 

이 사건은 1840년대 초 뉴질랜드 남섬의 토지거래와 관련하여 정부가 신탁, 수탁 및 기타 

형평법적 의무를 위반했다고 원고가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이다. 원고는 정부가 토지 원소유자

의 상속인을 대신하여 신탁보유 중인 토지에 대해 그 소유권을 되찾고 정부의 신탁, 수탁 및 

기타 형평법적 의무 위반에 대해 보상 또는 배상받고자 한다. 2017년 2월, 대법원은 수탁자가 

토지거래와 관련하여 신인의무(fiduciary duty)를 지기는 하지만 위반에 대한 책임은 면제된다

고 판결하고 방어와 배상에 대한 추가 공판을 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 이 사건은 사안이 

크고 복잡하여 해결에는 10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

기타수량화불가능우발부채

사고보상공사(ACC) 민감성 배상청구(sensitive claim)

ACC는 성폭력 및 성학대 범죄로부터 정신적 상처를 입은 피해자에게 카운셀링 서비스, 주간보

상금 및 기타 수급권과 같은 보상청구(민감성 보상청구)를 지원한다. 성범죄 피해로 인한 정신

적 상처의 성격상,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야 피해자가 치료를 시작하는 수가 많다. 2001년 

사고보상법(Accident Compensation Act 2001) 제36조에 의거,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최초로 

정신적 상처를 치료받은 날짜를 해당 상처를 입은 날짜로 기록한다. 일단 고객이 치료를 시작하

면 ACC는 미지급보험금 계정에 부채를 기록하고 재정상태표에 인식하였다. ACC는 현재 보유

한 배상청구 관련 정보만 가지고는 정신적 상처와 관련한 민감성 배상청구의 미보고발생손해

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미보고 배상청구에 대해서는 미지급보험금부

채를 기록하지 않았다.

형사절차(구제)법

법무부는 2009년 형사절차(구제)법(Criminal Proceeds (Recovery) Act 2009)을 집행할 책임이 

있다. 이 법은 자산제한명령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해 또는 비용을 정부가 구제하도록 요구한

다. 법적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판결이 날 경우 정부는 해당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환경부채

정부는 보통법을 비롯한 각종 법률에 따라 정부 활동이 환경에 미친 피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다. 주요 정부자산을 관리하는 보고실체들은 잠재적 오염지역을 식별, 모니터링 

및 평가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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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E IPSAS 19: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Provisions, Contingent Liabilities and 
Contingent Assets) 에 의거, 신뢰성 있는 비용 측정이 가능한 오염지역을 재정상태표에 충당부

채로 포함하였다. 비용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량화불가능우발부채로 공시

하였다.

2003년 휴가법 준수

근래에 많은 정부 보고실체가 2003년 휴가법 준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산정값 재검토에 착수하

거나 검토를 완료하였다. 뉴질랜드 정부는 가능한 경우, 당기 또는 전기의 재검토에서 발생하는 

의무를 대상으로 재무제표에 충당부채를 인식하였다 그러한 의무를 합리적으로 수량화할 수 

없는 범위에서 수량화불가능 예비비가 존재한다. 각 보고실체들은 잠재적 부채 계산을 위해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일부 기관(예: 지역보건부와 학교)의 경우 계산이 복잡하여 문제의 해결

에 시간이 더 소요되고 있다.

와이탕이 조약 배상청구 - 협상에 따른 상대성 지급금

뉴질랜드 정부가 과거 와이카토 타이누이(Waikato-Tainui) 부족 및 가이 타후(Ngāi Tahu) 부족

과의 협상 끝에 서명한 협상증서(Deeds of Settlement)는 상대성 메커니즘(Relativity 

Mechanism)이라는 조항을 포함한다. 이 상대성 메커니즘은 현재 모든 역사적 조약 청산을 

위한 총배상금이 1994년 현재가치 금액으로 10억뉴질랜드달러를 초과함에 따라 가이 타후와 

와이카토 타이누이 협상의 실제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모든 와이탕이 조약 협상 대비) 정부

가 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이렇게 하여 합의된 상대성 비율은 와이카토 

타이누이가 17%, 가이 타후가 약 16%다. 따라서 상대성 배상지급 비용의 시기와 액수가 재정

예측에 포함된 시기 및 액수와 다를 수 있다는 데 따른 위험이 존재한다. 상대성 메커니즘의 

해석에 관한 여러 분쟁을 어떻게 타결지을 지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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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캐나다 2020회계연도 공공회계 연결재무제표 주석 7

주석 7. 우발부채

정상적인 재정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채 중에 그 궁극적인 성향을 알 수 없는 부채가 우발

부채이다. 우발부채는 잠재적 부채이다. 다시 말해 이러한 잠재적 부채는 완전히 정부의 통제 

하에 있지 않는 하나 이상의 미래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을 때 실제 부채가 될 수 

있다.

유의적인 회계정책

청구소송의 경우에는 미래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면서 합리적인 추정치
를 산정할 수 있을 때 충당부채를 설정하였고 비용은 기타비용 항목에 기록하였다. 가능성을 판
단할 수 없거나 가능성이 있지만 액수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아래에 우발부채
를 표시하였다.
보증의 경우,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고 그 충당 액수를 추정할 수 있을 때 충당부채를 기록하였
다. 계속기준으로 충당부채를 재평가하고 충당금의 변동은 그것이 알려지는 연도에 기타비용으
로 기록하였다.

측정의 불확실성

우발부채는 미래사건에 대한 추정치와 잠재적손실 가치의 추정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측정의 불
확실성의 영향을 받는다. 청구충당금 추정치는 현재 진행 중인 협상, 최근 법원과 행정심판소의 
최근 처분과 결정 등의 여러 요소를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재평가 및 조정하였다. 법원의 판결이 
캐나다를 상대로 제기된 여타 소송에 적용되는 요소를 포함한다면 이 또한 이미 기록된 우발부
채에 유의한 변동을 가져올 수 있다.
보증에 대한 추정치는 보증의 성격, 손실 경험, 개별 기업의 평가, 특정 분야 또는 시장뿐 아니라 
더 넓게는 캐나다 경제와 세계 경제를 고려하며 이는 이미 기록된 우발부채에 변동을 초래할 수 
있다.

다음은 우발부채에 대한 충당부채의 다양한 구성요소를 보여주는 표이다.

(단위: 백만캐나다달러)

2020 2019
청구

계류중인 소송과 제기될 우려가 있는 소송 및 기타 청구1 6,653 10,724
특정 청구 10,788 9,099
포괄적토지청구1 6,726 6,347

정부보증충당부채 761 277
기록된 충당부채 합계 24,928 26,447

1 비교수치를 당기의 표시와 일치하도록 재분류하였다(주석 2).

(a) 청구

정부의 청구충당금 추정치는 역사적 경험, 사실 및 상황을 기초로 결정하였다. 손실의 추정이 

일정 범위의 금액에 근거를 둔 상황이라면 그 범위 내에서 발생한 금액은 경영진이 잠재적손실

에 대해 내린 최선의 추정치로서 이 금액은 해당범위의 최대값 미만의 금액일 수도 있다. 기존

에 발생된 액수를 초과하는 유의한 부채노출이 존재할 수 있다. 결과를 판단할 수 없는 청구 

및 금액이 발생되지 않은 청구를 약 46억 4,800만캐나다달러(2019년은 85억 2,800만캐나다달

러)로 추정하였다.

계류중인 소송과 제기될 우려가 있는 소송 및 기타 청구 : 정부를 상대로 계류중인 소송과 제기될 
우려가 있는 소송 및 미지급청구가 수천 건 있다. 상기 청구는 소답금액이 있는 항목과 금액이 명시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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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항목을 포함한다. 이들 소송의 청구 총액은 유의하지만 모든 사건에서 그 결과는 미지수다. 따라서 
기록된 충당부채는 잠재적손실에 대해 경영진이 내린 최선의 추정치에 기초한다.

특정 청구 : 특정 청구는 역사적 조약에 명시된 캐나다의 채무와 관련한 캐나다 원주민의 과거 불만사항 
또는 캐나다가 원주민 기금이나 기타 자산을 관리하는 방식과 관련한 불만사항을 다루고 있다. 과거 
불만사항은 법률체계 또는 특정 청구프로그램을 통한 소송절차일 수 있다. 캐나다 정부는 소송에서 
미지불 법적 채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올 경우 원주민과 청산협정을 도출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현재 
593건(2019년은 567건)의 특정 청구가 협상, 협상 수락 또는 심의 중에 있다. 정량화가 가능한 상태까지 
진행된 청구에 대해서는 부채를 추정하여 기록하였다. 이 추정치는 유사한 청구에 대한 역사적정산율 
및 정산비용에 기초한 예상, 그리고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청구에 대한 추정치도 
포함한다.

포괄적토지청구 : 포괄적토지청구는 원주민의 원천적인 토지소유권이 조약 또는 기타 법적 수단에 
의해 해결되지 않은 지역에서 발생한다. 현재 84건(2019년은 79건)의 포괄적토지청구가 협상, 협상 
수락 또는 심의 중에 있다. 정량화가 가능한 상태까지 진행된 청구에 대해서는 부채를 추정하여 기록하
였다. 이 추정치는 유사한 청구에 대한 역사적정산율 및 정산비용에 기초한 예상도 포함한다.

(b) 정부보증충당부채

정부보증충당부채에는 국유기업과 기타 정부경영기업의 차입금에 대한 보증, 대출보증, 정부 

또는 에이전트국유기업이 관리하는 보험프로그램 및 기타 명시적 보증 등이 있다. 2020년 

3월 31일 현재 정부보증충당부채는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캐나다달러)

2020 2019

미상환원금 미상환원금

인정한도가 있는 보증

(2020년 한도: 411,823캐나다달러, 2019년 한도: 409,125캐나다달러) 254,389 256,602

인정한도가 없는 보증(에이전트국유기업과 기타 정부경영기업의 차입금 포함) 309,909 294,734

합계 564,298 551,336

차감: 보증충당부채 761 277

보증에 따른 순노출 563,537 551,059

자세한 사항은 본 문서 제11절(감사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인정한도는 입법, 법률계약 또는 기타 일정 시점에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문서에 명시된 정부

기관의 다양한 종류의 권한의 총합계를 나타낸다. 미상환원금은 회계연도말 현재 충당된 보증

의 총액을 나타낸다.

(c) 기타

불복청구세액: 우발부채는 과거 과세된 연방세에 대해 캐나다조세심판원, 캐나다연방법원 또는 캐나다

연방대법원에 불복청구가 제기된 세금을 포함한다. 2020년 3월 31일 현재 43억 7,300만캐나다달러

(2019년은 44억 6,700만캐나다달러)에 달하는 불복청구가 법원에 제기되어 있다. 정부는 손실 가능성이 

큰 것으로 간주되고 합리적으로 추정 가능한 불복추계액을 국세관련미지급액 또는 납세자미수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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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에 기록하였다.

국제기구: 정부는 특정 국제기구가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수의상환주식자본을 보유 중이다. 2020년 

3월 31일 현재 수의상환주식자본은 365억 3,300만캐나다달러(2019년에는 347억 5,000만캐나다달러)

에 이른다. 수의상환주식자본의 지급을 요청한 국제기구는 없었고 정부가 지급한 금액도 없었다(2019년

에도 없음).

에이전트국유기업의 보험프로그램: 정부에 대해 보험프로그램을 운용하는 에이전트국유기업은 네 곳이

다. 에이전트국유기업의 자금이 부족할 경우 정부가 자금을 조달한다. 캐나다예금보험공사(CDIC)는 회

원은행, 신탁 또는 대출회사의 예금자에게 최대 10만캐나다달러의 적격 예금에 대해 기본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예금보험기금을 운영한다. 캐나다주택금융공사는 캐나다 민간건설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보험을 제공하는 주택금융기금을 비롯하여 국가주택법(National Housing Act)에 근거하여 주택저당증

권 프로그램을 통한 증권 투자자 및 캐나다주택담보채권 프로그램을 통해 캐나다주택신탁이 발행한 

채권 투자자의 원리금 적시 납부를 보증하는 주택저당증권보증기금을 운영한다. 캐나다수출개발공사는 

수출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수출거래 및 해외투자보험을 제공한다. 캐나다농업조합금융은 주요 보험회

사가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고객에게 단체신용생명보험 및 상해보험을 판매한다. 2020년 3월 31일 

현재 보험계약액은 총 1조 8,021억 4,300만캐나다달러(2019년에는 1조 7,727억 8,500만캐나다달러)에 

달한다. 정부는 4개 공사 모두 현재청구비용과 미래청구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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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8. 환경부채 및 자산복구의무

환경부채는 오염지역을 현재 최소 환경기준으로 복원하는 데 요구되는 금액을 말한다. 

자산복구의무는 유형자본자산의 수명기간 종료 시점에 이를 폐기하는 데 요구되는 금액을 

말한다.

유의적인 회계정책

오염지역의 복원을 위한 환경부채는 첫째, 환경기준이 존재하고, 둘째, 오염이 환경기준을 초과
하며, 셋째, 정부가 직접적인 책임이 있거나 책임을 수용하며, 넷째, 미래경제적효익을 포기하고 
합리적인 추정액이 산출된다는 기준이 모두 충족되는 시점에 인식하였다. 환경부채는 오염지역

을 오염 이전의 상태로 사용하기 위해 현재 최소 환경기준으로 복원하는 데 요구되는 금액, 즉 
경영진의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한다. 부채의 청산 또는 소멸에 요구되는 미래현금흐름이 추정 
가능하고 예측 가능하며 장기간에 걸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현재가치법을 사용하였

다. 이 때 사용되는 할인율은 복원 완료에 대해 추정된 연수를 감안한 정부의 차입비용을 반영한
다.

불발탄(UXO) 피해유산지역에 대한 부채는 적절한 측정 근거가 있고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한 시
점에 인식하였다. 이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에서 발생하는 현재의무이며 그 청산은 미래경
제적효익의 희생을 수반할 것으로 예상한다.

자산복구의무는 첫째, 정부가 유형자본자산에 대한 폐기비용을 발생시켜야 한다는 합의, 계약, 
입법 또는 의제의무 또는 형평법적 의무가 있고, 둘째, 폐기의무가 생기게 하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이 발생했고, 셋째, 정부가 자산의 폐기를 위해 미래경제적효익을 포기할 것으로 예상되고, 
넷째, 합리적인 추정액이 산출될 수 있다는 네 가지 기준이 모두 충족되는 시점에 인식하였다. 
일반적으로 자산폐기비용은 자산에 대한 잔여내용연수의 추정을 기반으로 자본화하여 상각하였

다. 자산의 상각이 완료되면 자산의 폐기비용을 비용으로 처리하였다. 자산복구의무는 자산의 
폐기에 요구되는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로서 그 액수는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하며 관련 
지역, 시설 또는 자산이 용역 제공에서 벗어날 때 자산복구의무가 청산될 것으로 예상한다. 추정

미래현금흐름은 예측합의치와 캐나다은행의 역사적 인플레이션율 및 목표 인플레이션율을 기반
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해 조정하였다. 할인율은 의무의 최초인식일에 계산된 의무 청산까지의 기
간 및 추후 예상현금흐름의 변동에 대한 정부 차입비용의 가중평균율이다.

기록된 부채는 필요에 따라 현재가치조정, 인플레이션, 새로운 의무 및 경영진이 도출한 추정치
의 변화와 실제 발생비용에 대해 매년 조정하였다.

정부 책임의 가능성을 판단할 수 없는 경우 연결재무제표의 주석에 우발부채를 공시하였다.

측정의 불확실성

환경부채와 자산복구의무는 오염지역 복원활동 또는 자산폐기에 사용되는 신기술, 추정미래비
용에 대한 현재가치할인법의 사용, 그리고 모든 지역이 복원 또는 자산폐기비용의 규모와 성격
에 대해 완전한 평가를 완료하지는 못했다는 사실로 인해 측정의 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다. 기

본가정의 변경, 지출의 시차, 적용된 기술, 환경기준의 개정 또는 규제요건의 변화는 기록된 환
경부채에 유의한 변동을 가져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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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채 및 자산복구의무에 포함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캐나다달러)

2020 2019

오염지역 총복원부채
차감: 예상회수금 

7,325
(25)

6,478
(23)

오염지역 순복원부채 7,350 6,455

기타 환경부채 110 115

자산복구의무 7,186 6,692

환경부채 및 자산복구의무 합계 14,646 13,192

(a) 오염지역의 복원

정부의 “연방오염지역행동계획(Federal Approach to Contaminated Sites)”은 위험기반 접근법

에 기반한 오염지역 관리 체계를 규정한다. 이 정책에 따라 정부는 연방토지에서 확인된 오염지

역 또는 정부가 복원의 책임이 있는 토지의 목록을 만들고 이를 일관성 있게 분류, 관리 및 

기록하였다. 이 체계적 접근법은 고위험 지역을 식별하고 한정된 국가자원을 국민 건강과 환경에 

가장 큰 위험을 제기하는 고위험 지역에 배분하는 데 기여한다.

정부는 오염이 존재할 수 있어 평가, 복원 및 모니터링이 필요할 수 있는 6,860개 지역(2019년에

는 7,011개 지역)을 식별하였다. 그 가운데 2,444개 지역(2019년에는 2,433개 지역)은 조치가 

요구되어 총 71억 1,700만캐나다달러(2019년에는 62억 3,000만캐나다달러)를 부채로 계상하였

다. 이 추정부채는 환경전문가들이 수행한 현장평가에 근거하여 결정되었다. 또한 복원에 착수해

야 할 오염지역의 수를 예측하는 통계모형에 현재 비용과 역사적 비용을 적용하여 미평가 오염지

역군의 부채를 추정하였다. 미평가 오염지역군은 3,562개 지역(2019년에는 3,673개 지역)으로 

그 중 1,464개 지역(2019년에는 1,478개 지역)이 복원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 명목으로 추정부채 

2억 5,800만캐나다달러(2019년에는 2억 4,800만캐나다달러)를 기록하였다. 두 추정부채를 합친 

73억 7,500만캐나다달러(2019년에는 64억 7,800만캐나다달러)는 2020년 3월 31일에 가용한 

정보를 바탕으로 오염지역을 오염 이전의 토지 사용을 위한 현행 최소 환경기준으로 복원하는 

데 요구되는 경영진의 최선추정부채를 나타낸다.

나머지 854개 지역(2019년에는 905개 지역)에 대해서는 복원부채를 인식하지 않았다. 복원지역 

가운데 일부는 다양한 시험 및 평가단계에 와 있으며 복원이 요구될 경우에는 합리적인 추정치가 

결정되는 대로 부채를 보고할 것이다. 나머지 지역에 대해 정부는 미래경제적효익의 포기를 

예상하지 않는다(유의한 환경영향 또는 국민건강위협이 없을 가능성이 큼). 이들 지역은 재평가

를 실시하고 미래경제적효익을 포기하는 시점에 복원부채를 인식할 예정이다.

추정부채가 미래현금요구에 근거할 경우 부채금액은 예상 CPI 상승률 2.0% (2019년에는 2.2%)

를 적용하여 인플레이션에 대해 조정하였다. 인플레이션은 비할인 금액에 포함된다. 추정미래

지출의 할인에는 캐나다 정부국채 제로쿠폰(zero-coupon) 실제 수익률곡선에 대한 캐나다 

정부의 차입비용을 적용하였다. 2020년 3월 할인율은 1년물 0.37%(2019년에는 1.55%)에서 

30년물 이상 1.37%(2019년에는 1.92%)의 분포를 나타낸다.

(단위: 백만캐나다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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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019

총

지역수

부채가

있는

지역수

추정

부채

총추정

비할인

지출

추정

회수액

총

지역수

부채가 

있는

지역수

추정

부채

총추정

비할인

지출

추정

회수액

과거 광물 채광지역1 127 106 4,319 6,305 25 129 109 3,325 6,168 23
방사성물질2 7 6 881 966 – 9 7 1,059 1,172 –

군사지역 및 과거 군사지역3 443 214 410 422 – 449 210 437 539 –

연료 관련 관행4 1,738 1,140 399 406 – 1,769 1,186 387 377 –

해양시설/수생지역5 2,344 1,127 589 610 – 2,453 1,118 525 548 –

매립지/폐기장6 1,061 720 235 241 – 1,063 715 252 212 –

기타7 1,140 595 542 551 – 1,139 566 493 511 –

합계 ···································· 6,860 3,908 7,375 9,501 25 7,011 3,911 6,478 9,527 23

1 중금속, 석유계탄화수소 등의 광업활동으로 인한 오염. 이들 지역은 흔히 복수의 오염원을 갖는다.

2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방사성동위원소 등 과거 원자력 운영으로 인한 오염.

3 유류 취급 및 보관 활동, 폐기장, 건축물에 사용된 금속/PCB 함유 페인트 등의 활동이 석유계탄화수소, PCB, 중금속과 같은 

과거의 오염 또는 우발적 오염을 초래한 군사활동 및 과거 군사지역으로 인한 오염. 이들 지역은 흔히 복수의 오염원을 

갖는다.

4 연료 보관 탱크의 누출사고 등 주로 연료 보관 및 취급으로 인한 오염 또는 석유계탄화수소, 다환방향족탄화수소 및 BTEX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등 과거의 연료 취급 관행으로 인한 오염.

5 부두 시설, 항만, 항법시스템, 등대, 수문관측소의 연료 보관/취급, 등대의 금속 기반 페인트 사용이 금속, 석유계탄화수소, 

다환방향족탄화수소과 같은 과거의 오염 또는 오염사고를 유발하는 등 해양자산의 운영으로 인한 오염. 이들 지역은 흔히 

복수의 오염원을 갖는다.

6 금속, 석유계탄화수소, BTEX, 기타 유기오염물 등 과거의 매립지/폐기장으로 인한 오염 또는 매립지/폐기장 퇴적물질의 침출

로 인한 오염.

7 농업지역의 살충제, 제초제, 비료 사용, PCB 사용, 또한 소방훈련지역, 사격장 및 훈련장, 공항, 철도, 도로의 자산운영에서 연

료 보관/취급, 폐기장 및 화학물질 보관지역의 활동이 금속, 석유계탄화수소, 다환방향족탄화수소, BTEX 및 기타 유기오염

물과 같은 과거의 오염 또는 오염사고를 유발하는 등 기타 발생원으로 인한 오염.

또 2020년에 복원 또는 평가를 실시한 결과 오염지역에 대한 부채를 기록하는 데 요구되는 

기준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386개 지역(2019년에는 589개 지역)을 폐쇄하

였다.

(b) 기타 환경부채

정부는 제거작업이 요구될 가능성이 있는 불발탄(UXO) 의심지역 약 484개소(2019년에는 532

개소)를 식별하였다. 그 중 43개소(2019년에도 43개소)가 UXO 피해지역으로 확인되었다. UXO 

확정 지역 9개소(2019년에도 9개소)의 제거 활동에 대해 경영진의 최선의 추정치에 근거하여 

1억 1,100만캐나다달러(2019년에는 1억 1,500 캐나다달러)를 부채로 계상하였다. 올해 복원이 

완료된 지역은 없다(2019년은 1개소). 나머지 475개 의심지역(2019년에는 523개소)은 현재 

평가단계에 있으며 합리적인 추정치는 결정할 수 없다. 의심지역 중에서 23개소에 대해서는 

제거 활동을 위한 부채의 계상 가능성이 크고 50개소는 확인할 수 없으며 나머지 402개소는 

가능성이 낮다.

(c) 자산복구의무

자산복구의무는 71억 8,600만캐나다달러(2019년에는 66억 2,200만캐나다달러)로 그 중에서 

캐나다원자력공사가 원자력시설 해체에 71억 8,500만캐나다달러(2019년에는 66억 1,400만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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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다달러)를 기록하였다. 

당해연도 자산복구의무의 변동은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캐나다달러)

2020 2019

기초잔액 6,622 6,482

부채 청산 (391) (353)

추정치 변경 701 242

자동증가비용1 254 251

기말잔액 7,186 6,622

1 자동증가비용이란 자산복구의무의 장부가액이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부채를 구성하는 계획 프로젝트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해 조정된 비할인 미래지출은 162억 

6,300만캐나다달러(2020년 3월 31일에는 159억 100만캐나다달러)다.

충당부채 결정에 사용된 기본가정은 다음과 같다.

2020 2019

가중평균할인율 3.78% 3.84%

할인기간 165년 145년

장기 인플레이션율 1.70% 1.70%

오염지역, UXO 피해지역 및 자산복구의무를 평가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 따라 

환경부채는 더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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